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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개발과 산엽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어 �, 이미 생태계의 자연정화능력을 상회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사람의 건강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

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 이에 국

제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물질로써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

되어 �, �1�9�9�2 년 채택된 『리우선언』의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0 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적으로건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권고하

고있다 �.

『리우선언』 이후 �O�E�C�D와 �E�D 등 국제기구 및 미국 �, 스웨덴 �, 노르웨

이 등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거

나 자국의 관리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 이들 국가들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전략은 위해성평가 �, 위해도수용성 및 위해성관리라는

『의제�2�1 제 �1�9 장』 에 제시된 기본 원척을 충설히 따르고 있으며 �, 신뢰성

있는 위해성 자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또한 화학물질로인한

인체건강 및 생태계 영향을 모두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관리정책을 채택하고 있으

며 �, 환경보호뿐 아니라 사회 � 경제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 이는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한 기존의 물질중섬의 관리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을 위한 통합환경관

리체계로전환힘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첫째 화학물질 관리의 기초기반 자료가 매우 취약하다 �. 우선 국가

전체의 환경의 질 �( 인체 및 생태 �) 에 대한 노출 및 오염 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리정책 수립시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기초 현장자

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환경질 평가기법 또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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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 또한 국가 우선순위오염물질의선정과이에 따른 제반 정책 수행 등

장단기적환경정책수립시단편적이나마국내에서생산된환경오염현황자료를활

용하지 않아�, 외국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지적 � 단편적인 정책이 수립될 가

능성이 매우 크다 �. 둘째 �,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

다 �. 즉 �, 관련정책 및 관리수단 결정시에 화학물질 위해 및 규제의 다양한 사회경

제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 규제에 대한 국민을 위시한 이해당사자들의 불

신과 불만이 유발되기도 한다 �. 한편 화학물질의 정보부족 및 정보전달체계 미

비로 인해 �, 정보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

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 셋째 �,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

족하다 �. 최근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내분비 계 장애물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공동 대처가 미흡하다 �. 또한 아직 국내에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미규제물질 �(환경 중 미량 잔존 유해물질 �) 을 사전에 확인 예

방할 수 있는 관리장치가 부족하고 �, 이들 물질의 오염과 영향 분석 등 정확한 원

인규명을 위한 연구체계 마련이 전무한 실정이다�. 넷째 �, 위해성 중심의 국가오염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 이미 �1�9�9�0 년대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해화

학물질 관리를 위해성 중섬의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였는데 �, 우리는 아직도

매체 중심의 관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따라서 경제적 �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제

기되고 있는 사전오염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위해성 중섬의 화학물질 통합관

리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이와 같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의제�2�1 제 �1�9 장』 의 기본정신

에 입각한 지속가능발전형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을 수립하였다 �.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사회경제적�, 환경

적 조화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건강성 유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C�D 수용체 중섬의 화학물질 관리구현 �,�@ 경제적인 화학물질 관리구

현 �,�@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구현을 실천목표로 한다 �. 이는 �@ 위해성

평가체계 확렵 �@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 지속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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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 �.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전략에는 다음의 �8가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전

략이 수립되었다 �.

첫째 �, 위해성 평가체계의 개선이다 �. 환경질의 종합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관리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우선물질의 위해성 평가결과

를 제시하고자 위해성 평가기반 확립 �, 화학물질 평가체계 개선 �, 관리우선

물질의 위해성 정량화를 추진한다 �.

둘째 �, 사회경제성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 규제수준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관리비용의 저감을 위해 평가조직 및 인원 확보 �, 사

회경제적 영향의 계량화 �, 평가지침 개발 �, 평가결과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

셋째 �, 위해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한다 �.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 � 분쟁의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정보

를 공유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대상물질군 정보공유체계를

구성한다 �.

넷째 �, 통합적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새로운 환경기준 및 관리방

안을 제시하고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보 �, 위해성에 기초한 규제기준 마련 �,

법제화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

다섯째 �, 특정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저캄한다 �. 특정화학물질의 적정 관리

를 통한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의 확인 및 대비를 위해 내

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뿐 아니라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생

식독성물질 �( �C�M�R�s 또는 �P�B�T�s�) �, 살생물제 �(�b�i�o�c�i�d�e�s�)�, �P�F�O�S 등 특정화학

물질의 기초조사사엽 확대 �, 물질특성별 관리방안 제시 �, 법적제도 기반 마

련을 추진한다 �.

여섯째 �,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위해성을 최소화한다 �. 화학물질의 사고발

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후 피해규모를 최소화고자 사고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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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신설 �, 사고예방 및 대응기반 구축 �,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일곱째 �, 화학물질 관련자료를 생산 � 관리한다 �.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 � 수집 � 제공함으로써 국내 환경관련 정책수립시 과학적 근거

를 제공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저감시키기 위해 �@기존자료의 보완 및

신규자료의 확보 �,�@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 국가 차원의 자료공유체

계 구축 �,�(�4�) 기업비밀의 범위조율을 위한 사전협의체 신설 �,�C�§�) 산엽체의 교

육 및 홍보강화 �,�@ 국가화학물질 흠페이지를 신설 운영을 추진한다 �.

여넓째 �,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화학물질 관리주체를 다양화하고

국내 환경관리의 국제적 위상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 우선 국내 협력체계는 부처간 �, 부처-산업체간 �, 부처-민간�, 산엽

처�1�- 민간 등에서 여러 협조 � 협의체를 운영하며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

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크게 향상된 국내 화학물질 관리

기술 및 제도를 후진국에 이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한편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평가는 환경성평가 �, 경제성평

가 및 종합적 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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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f警持 可읍를發뿔뿔풍略 樹 �-�L�.�.�� 훨롤

가 �. �A�l�i 영뀔훌 용 �-�-�,�-�r 엔 따른 化學物質 사용증가

�o 급속한 개발과 산엽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 �O�E�C�D 는 �1�9�9�5 년도를 기준으로 전세계의 인구증가 및 �G�D�P 증가에 따

른 화학물질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2�0�2�0 년에는 �8�0�%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예상 �(그림 �1 �)

�- 한국과 일본 �, 두 나라의 화학물질 생산량은 북중미 �3개국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 의 화학물질 총생산량에 근접할 정도로 높음

�- 또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생산량은 �1�9�9�5 년도 전세계 화학

물질 사용량의 약 �2�1 �- �2�3�% 정도를 차지 �(그림 �2�)

�o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한 새로운 용도와 개념의 화학제품이 등장

�- 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섬이 증가하여 새로운 용도 �( 예 �, 의류용 항균제 등

의 소비자용 살생물제 �) 의 화학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됨

�- 이들을 포함한 소비자용 화학물질의 전체 화학물질 시장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이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나 �. 自혔홉化뭘할力δ 상되학는 폼業뭘톨 排出

�o 자연생태계는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음

�- 토양 및 수서생태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에 의한 생분해나 빛에 의한

광분해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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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환경에 유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이미 생태체의 자정능력

을 훨씬 초과한 상태임

�- 오염부하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

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

※ 최근 �E�D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의 전생애정책 �( 배출원 물질 및 매체별 정책 �)

을 확대한 새로운 개념의 �I�P�P�C�I�n�t�e�g�r�a�t�e�d �P�r�o�d�u�c�t �P�o�l�i�c�y�) 개념이 도입됨

다 �. 뚫境被害의 可훌훌�1�1�:�: 밍 �*훌훌寶大

�O 이제까지 환경에 유입되어 자연정화 또는 인위적 처리되지 못한 채

생태계에 축적된 화학물질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사람의 건강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 인체건강에 대한 피해 �: 미국국립보건연구소에 의하면 �1�9�7�0 년 중반이

후 암발생율 �1�)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지난 �2�0 년간 �1�5 셰 이하

의 어린이 백혈병 발병율은 매년 �0�.�9�% 씩 증가하고 있음 �. 또한 �5 셰 이

하의 어린이 천식발병율이 지난 �1�5 년간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생물의 기형발생율의 증가 �( 예 �, 미국 오대호 서식

어류 �) �, 생식의 교란현상 �( 예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한 임포섹스현상 �)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었으며 �, 이러한 생태영향은 지구적인 차원

에서는 종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2�0�0�0 년 현재 포유류의 �2�4�%�, 조류

의 �1�2�% 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음

�1�) 지난 �3�0 년간 남성의 고환암 발생율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3 배 �, 덴마크의 경우 �4 배가 각각 증가하

였음 �. 또한 �1�9�6�0 년대 전세계 유방암 발병율은 전체 여성의 약 �5�% 정도였으나 현재는 �1�1 �% 로 약
�2 배 이상 증가하였고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D�D�T 농약에 노출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
방암에 걸릴 확률이 �4 배나 높게 나타남

。
。



�-
�"�"�'

짧�- ←

‘ �r용�- �-
’‘
-’“�.

�<�"

-용 �-�G�D�P

�-�f�i �-�P�o�p 비 �a�t�i�e�n

�"�'�-�C�h�"�m�i�c�a�l�s
�p�r�oα�d�u�c디�t�i�o�n

�2�0�0

�1�8�0

�1�6�0

�g

‘�c

�� �1�4�0
”

용
�:

�1�2�0

�1�0 。

�2�:�2�0�2�0�1�5�2�0�1�:�3�2�J�<�J�5�2�0�0�0�1�9�9�5

�8�0

�2�0�2�0 년 �)증가추셰 �( �1�9�9�5 년

�S�o�u�r�c�e�: �O�E�C�D �R�e�f�e�r�e�n�c�e �S�c�e�n�a�r�i�o �(�S�e�e �A�n�n�e�x �6�)�.

생산량의�1 �) 전세계 화학물질〈그림

�S�i�l�J�i�o�n �1�9�9�5 �U�S�$

�A 니 �s�t�r�a�l�i�a �&
�N�e�w �Z�e�a�l�a�n�d

�C�a�n�a�d�a�, �M�e�x�i�c�o �&
�U�n�i ’ �e�d �S�t�a�l�e�s

�C�e�n�t�r�a�l �& �E�a�s�t�e�r�n

�E�u�r�o�p�e

�S�o�u�r�c�e�: �O�E�C�D �R�e�f�e�r�e�n�c�e �S�c�e�n�a�r�i�o �(�S�e�e �A�n�n�e�x �6�)�.
�N�o�t�e�: �T�h�e�s�e �f�i�g�u�r�e�s �i�n�c�l�u�d�e �m�a�n�u�f�a�c�t�u�r�i�n�g �o�f �p�l�a�s�t�i�c�s �a�n�d �r�u�b�b�e�r�.

�2�0�2�0 년 �)생산량 �( �1�9�9�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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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 턱民의 뚫境꿇훌훌증 �E삐를 다양 �� 쭈�u害휠훌홉 �'�t 활앵

�o 과거에 환경관리는 정부 주도의 환경규제로 산업체 �, 시민단체 �,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 그러나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추세로 전환

�O 특히 화학물질 관리는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산엽체와 직 � 간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

는 추세라 투명한 정책수립 및 강력한 시행력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

자와 이해당사자와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음

마 �. 化뿔物質르 인얀 환경�f륜행의 심확

�o 산업화에 따른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피해보상에 대

한 분쟁이 증가하고 �, 님비현상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

도�]

。 이들 환경분쟁의 중심에는 화학물질이 원인물질로 위치해 있어 �, 국

지적 및 국제적인 환경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

�- 환경부는 유해물질인 유류 및 중금속으로 인한 국내 토양오염의 복원비

용을 약 �2조원 �(폐기물매렵지 �, 군사시설 �, 공장지역 등은 제외 �)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음

�- 복원비용은 오염자 부담원척에 따라 오염물질 취급자에게 물릴 예정이지

만 �, 복원비용 및 책임소재에 대한 환경분쟁은 앞으로 더욱 섬화될 것으

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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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化學物똘 샤용�1�.�!�L 염땐 따른 寶홈性흙價 를 �j ζ성 를ε뼈

�O 화학물질의 원인이 되는 환경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사용 및 오염에 대한 비용과 편익 �( 이익 �) 분석이 필수적임

�o 특히 �1�9�9�0 년대 후반 들어 �O�E�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

로 화학물질 뿐 아니라 모든 환경관리정책 수립시에 경제성 평가를

수반하도록 권고

�- 즉 �,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규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개발이 요구됨

�A�t�.�. 훨훌境保全을 통 �� 면家릎爭力 쩨�:�2

�o 최근 국가경쟁력과 국가 및 기업의 투자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환경적

인 요소를 고려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 안으로는 자연생태계

의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대외

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국가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O 특히 화학물질 분야는 국제적인 규제강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로 �, 화학물질 오염 및 피해에는 고전적 국경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지구적 문제로 부각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래 잔류하다 대기

기류를 통해 먼거리를 이동하여 �, 이들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지역 �( 예 �, 북

극 �) 의 오염원으로 피해를 유발함

�- 따라서 국지적인 관리정책 개발과 함께 국제적인 규제동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매우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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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 �I환경분쟁
이해당사자�J �� 심화

사전오염관리 인식갯
경저 �| 적 휠경관리 인식 �*

화학물질 안전핀리 인식확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그림 �3�> 지속가능발전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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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持 可훨發뿔뿔￡팝앙의 �;ξ과 흘義

로마클럽 보고서
�(�1�9�7�0�)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발전전략
」
-
」

를
하

요
록

필
도

의
있

로
수

스
엌
�-

스
제

드
르
조
「

그
훌

능
력
을

저
해
하
지

않
으
면
뻐

현
재

우
리
세
대
의

필
요
롤훌

족
시
키
는

발
전

유
엔
환
경
보
전
훨
의

�(�1�9�9�2�) �: �2�.�1 우선언

〈그림 �4�)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정의

口 �1�9�7�0 년 출간된 로마클럽의 보고서 �2�) 는 『자까운 장래에 착용가능

한 자원의 양이 인구성장을 지탱할 수 없게 될 것 �j 이라는 예측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O 이 보고서는 환경보호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관련하

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됨

�2�) 로마클렵은 �1�9�6�8 년 이탈리아 실업가 �A�u�r�e�l�i�o �p�e�c�c�e�i 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적인 연구단체로서 �,

지구의 관점에서 유한한 지구와 인류가 직면하는 자원 �, 환경 �, 문화 등 모든 문제에 관한 연구 � 보고

및 계몽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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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7�2 년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 �3�) 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처음 언급되었으며�, �1�9�8�0 년 채태된 세계보전전략 �4�)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문서화됨

�O

�D�e�v�e�l�o�p�m�e�n�t�) 이란 『미래세
해의처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 세대의 필요를 총족시키는 발전 �5�)
�.�J�]

발전 �(�S�u�s�t�a�i�n�a�b�l�e

그들 스스로의

않으면서 현재

져속가능한

대가

하지

口

소수가 아니라 현

형태로 경제적

선택된

생활수준의

증진시키면서도 일부

모두에게 보다 향상된

의미

�I

。

�-�E

�L�t

대
것

호
세
는

보
놓
하

을
ι
꺼
찮

、
‘
「
。
까
카

�-�- �

�7�/�E

환
및
뿔

즉
재
바

�E

�0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성장을 국가

내세워 �, 경제활동을 위해 자연자원이나 자연생태

인간은 자연의 법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개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지될 것으로 잘못 생각함

그러나 그동안

정책의 최우선으로

계를 이용할 때

이 무한히 제공될

처리도 지속적으로

�0

이와 같은 사회 패러다임을 통한 개발정책이 인간의 삶의 질아울러�O

�A
�-�'�-

측면에서향상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한편으로는 자원과 환경적

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

�3�)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는 �1�9�7�2 년
�6월 �5�"�-�'�1�6 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으며 �, 인간환경의 보존 및 증진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전세계의 공감을 불러 일으컴
�4�) �1�9�8�0 년 발표된 세계보전전략 �(�W�o�r�l�d �C�o�n�s�e�r�v�a�t�i�o�n �S�t�r�a�t�e�g�y�) 은 자연 및 천연자원이 보전되지

않으면 자연의 일부인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강조함 �. 또한 보존과 개발의 상호의존성을
역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 �: 첫째 �, 필수적인 생태학적 과정과 생명 시스템은 반드
시 유지되어야 함 �, 둘째 �, 유전적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함 �, 셋째 �, 모든 종 �(種 �) 또는 생태계의 이용은

지속가능해야 함
�5�) �S�u�s�t�a�i�n�a�b�l�e �d�e�v�e�l�o�p�m�e�n�t �i�s �a�b�o�u�t �"�h�o�w �w�e �m�e�e�t �t�h�e �n�e�e�d�s �o�f �p�e�o�p�l�e �t�o�d�a�y�,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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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주로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였으나 �, 이

는 한정된 자원의 소모나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비용은 포함하지 않

았으며 특히 자연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쾌적성 등의 경제적 가

치 역시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범주에 대한 회의가 제기

�o 따라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

이나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인류의 당면과제로 부각되

었으며 �,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성됨

口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2 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에서는 세계

�1�7�8 개국 정부 및 �N�G�O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려우선얻”과세부실

천계획인 “의채�2�1 �"을 채택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회원

국이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도입하도록 권고

口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는 “의체�2�1 제 �1�9 장”에 언급되어 있으며 �,

다음 �6가지 계획분야의 정책방향 �, 목표 �, 정책수단 및 실행방안 제시
고

궈
�L를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확대 및 강화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국제적 조화

�@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교환

�@ 위해성 저캄계획 수립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역량 및 시설강화

�@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국제거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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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의제 �2�1 제 �1�9 장에서는 위의 계획분야가 모두 성공하기 위해

서는 위해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해도수용성 �(�r�i�s�k

�a�c�c�e�p�t�a�b�i�l�i�t�y�) 및 위 해성관리 �(�r�i�s�k �m�a�n�a�g�e�m�e�n�t�)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확대 및 강화

￡그�?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국제적일치

�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교환

유해하커나
위휠한 쩌�l 품

다 �|

의 불법 국제
�| 거래정지를
포함환 료흐�H

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휠 관리

�g

위해성평가

�(�r�i�s�k �a�s�s�e�s�s�m�e�n�t�)

�t 그 �위해도수용성

�(�r�i�s�k �a�c�c�e�p�t�a�b�i�l�i�t�y�)
� 위해성 저감계획 수립

� 휠학물질 관리롤 위한 국가

역량 및 시설강화

� 유해하거나 위험한 저�| 품의

불법국제거래 방지

�e위해성관리
�(�r�i�s�k �m�a�n�a�g�e�m�e�n�t�)

〈그림 �5�> 리우선언의 의저�1�2�1 저 �1�1�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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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윌

추�-�j�-�J
�i휠 �i�t�; 뿔物훌훌分룹�f

훈훨훌훌겉�T�t�i 를發릎훌휠풍률용樹호의

內칫�} 動 �I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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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f 節 툴켈홈쯤重치�I힘

�1�0�1 �O�E�C�D�6�)

口 화학물질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음

口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몇 위해성 관련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G�E�C�D 의 화학물질 관련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o 인위적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저감

�O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오염의 효과적 규제수단 강구

�o 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인한 인체 보건의 잠재적 영향 저감

�o 잔류성 �, 생물농축성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저감 유도

�O 유해화학물질의 사고피해 저감 및 해양으로의 배출 저감

�1�.�2 �E�U�7�)

口 �E�D의 “화학물질 관리백서”에서 제시한 �E�D 회원국내 화학물질 관

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 부족을 들

고있음

�6�) �G�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J �(�2�0�0�1�) 참조
�7�) �r�W�h�i�t�e �p�a�p�e�r�: �S�t�r�a�t�e�g�y �f�o�r �a �f�u�t�u�r�e �c�h�e�m�i�c�a�l�s �p�o�l�i�c�Y�J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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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D의 산엽용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C �1�9�8�1 년 �9월 현재 시장

에 유통되고 있던 화학물질 �)과 신규화학물질 �C �1�9�8�1 년 �9 월 이

후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 로 나됩

�O 신규화학물질은 약 �2�,�7�0�0 개로 �D�i�r�e�c�t�i�v�e �6�7�/�5�4�8 에 따라

�1�0�k�g 이상일 경우 시장 유입 전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o 반면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 화학물질 부피의

�9�9�%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험 요구사항이 적용되

지 않음 �. 또한 총 �1�0�0�,�1�0�6 개 중 �1톤 이상 유통되는 물질이

�3�0�,�0�0�0 종에 달하며 �, 이 중 �4�0 개 물질만이 위해성과 관련하여 우

선순위 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임

口 �E�D는 �2�1 세기 화학물질 관리전략으로 �R�E�A�C�H 시스템을 도입 �

실행함으로써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회

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o �R�E�A�C�H�C�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시스템이란 현재 �E�D에서 연간 �1 톤 이상 생산 또

는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포함 �) 에 대하

여 생산량 및 단계별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반드시 평가를 받고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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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및기존화학물질 �(제조 �1 됨년 이생

등록�3�0�, α�P 물질

�1�0�0 톰년미맨
위해우려물질이

�O�f닌경우

�1�0�0 톰년 �0�1상
위해우려물질인

경우

위해우려가
높은경우

α �F 또는 �R용 기타 위해우려가
높은경우

�M평
織

허가
�(�1�,�4�0�0 물질�=�5�%�)

특정대상

위해성평가

위해우려가
없을경우

위해우려가
있을경우

신속한

사용저 �l한
디른위해성
관리수단
강구

〈그림 �6�) �E�U 의 �R�E�A�C�H 시스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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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쟁산 �: 향후 �1�0 년간 �(���2�0 �1�2년 �)

�1 톤 이상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를 생산량 �/수입량에 따라

�(�1�"�"�' �1 �O�t�, �1�0�"�"�' �1 �O�O�t�, �1�0�0�"�"�' �1 �, �O�O�O�t�, �1�0�0�0�t 이상 �) 등록 �(기초

자료만 요구 �) �, 평가 �(노출자료 강화된 �l 단계 자료요구 �) 및 허가

�(�2 단계 자료요구 �8�) �) 등 �3단계로 물질을 섬사완료 예정

�@ 산엽체의 자료생산 역할 확대 �: 화학물질의 평가자료 생산주체

로서의 산업체 �( 생산 �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 �) 의 역할을 강화

�@ 비용 및 펀익분석 강화 �: 화학물질 관리수단 선택시 반드시 비

용�/편익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이는 저비용 고효율

의 관리수단을 선정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연간 �1톤이상 생산�/사용되는 물질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등록 �/평가절차를거월

길냐�=

산업체의 자료
생산 역할 확대

〈그림 �7�) �E�U 의 �R�E�A�C�H 시스템 개요도

�8�) �C�M�R�(�C�a�r�c�i�n�o�g�e�n�. �M�u�t�a�g�e�n�. �R�e�p�r�o�d�u�c�t�i�o�n �T�o�x�i�c�a�n�t�s�)�.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B�T�s�(�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C�h�e�m�i�c�a�l�s�) 가 주요 대상물
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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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며국 �9�)

口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는 별도의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 지난 �2�5 년간의 미국 환경정책 �(화학물질관리 포함 �) 에셔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o 경제적 �, 사회적 �, 환경문제는 별개가 아님

�o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환경규제기준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o 기술위주의 규제 �(�T�e�c�h�n�o�l�o�g�y�-�b�a�s�e�d �r�e�g�u�l�a�t�i�o�n�) 는 과거 환경

기술의 발달에 기여했지만 �, 사후오염관리기술보다는 사전에 오염

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o 사회적인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환경규제의 효율은 최대화하여

야함

�o 의사결정과정에는 반드시 과학적 �, 경제적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야 하며 �, 이때 환경질에 대한 정보는 건전한 의사결정에 가장 중

요한 요소임

口 위 시사점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지속가능반전전략을 제시

�o 더욱 비용-효과적인환경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규

제시스댐의 비용-효율성증대시키고 �,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o 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과

환경노출을 저감시키고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함

�o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환경규제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

�A�-�1 조�L�.�.�, 。

�o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9�) �S�u�s�t�a�i�n�a�b�l�e �A�m�e�r�i�c�a�(�9�9�6�)�. �U�S �E�P�A �S�t�r�a�t�e�g�i�c �p�l�a�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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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한편 미국 �E�P�A 의 환경관리목적 중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

지역사회 �, 가정 �, 작업장 및 생태계에서의 오염예방 및 위해성 저

감 �,�@ 범지구적 및 월경성 환경위해성 저감 �,�@ 건전한 과학 �, 환

경위해성 이해 증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강화 등임

�1�.�4 노르웨° �1�1�0�)

口 노르웨이의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 비점오염원의 증가 �,

�@ 화학물질의 무역시장 확대에 따른 오염문제 발생 �,�@ 소수의

물질만이 위해성이 확인됨 �,�@ 화학물질 관리대상이 일부 독성물질

에 국한 �,�C�§�) 화학물질 정보의 부족 등을 제시

口 이에 대한 관리전략 및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O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위해한 물질을 엄격히

규제하고 �, 이들 물질이 포함된 페기물을 엄격히 처리

�o 위해성 저감노력 �: 대체물질의 사용을 장려하며 고민감군 �(노약

자 등 �) 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극 강구 �. 또한 산업체에 위해성 관리

에 대한 책임 부과

�o 양질의 정보 생잔 및 제공 �: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 생산과 함

께 환경현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강구

�1�0�) �N�o�r�w�a�y�'�s �a�c�t�i�o�n �p�l�a�n �f�o�r �h�a�z�a�r�d�o�u�s �s�u�b�s�t�a�n�c�e�s�J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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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앨 �E를 �I�I�)

口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발전전략 및 세부계획으로 다음을

실천중임

�o 화학물질 위해정 자료 �: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 �(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 에 대해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며 �, 이를 만족시키

지 못하는 물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전면 사용금지시킬 예정

�- 생산량 �1�,�0�0�0 톤�/ 년 이상의 화학물질 �: �2�0�0�5 년 이후 사용금지

�- 생산량
�1�0�'�"�'�-�' �1�,�0�0�0 톤 �/ 년 �: �2�0�0�9 년 이후 사용금지

�- 그 외 �: �2�0�1�0 년 이후 사용금지

�o 잔류정 및 생물농축성 물질 �(�P�O �P�s 몇 �P�B�T�s�) 의 엉격한 규제 �: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스웨멘 시장에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전면 금지시킬 예정임

�- 잔류성 �/ 생물농축성이 특히 높은 물질 �: �2�0�1�0 년부터 사용금지

�- 그 외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물질 �: �2�0�1�5 년부터 사용금지

�o 반양성 �, 돌연병이성 �, 생식독정 물질 �(�C�M�R�s�) 의 위해성 저감노

력 �: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일부 중금속 �(수은 �, 카드융 �, 납 등 �) 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 �2�0�0�7 년 이

후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제한을 검토

중엄

�1�1�) �r�T�o�w�a�r�d �a �s�u�s�t�a�i�n�a�b�l�e �c�h�e�m�i�c�a�l�s �p�o�l�i�c�Y�J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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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잉롤 �1�2�)

口 일본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o �S�e�c�t�i�o�n �I �: 사회 � 경제적 차원

�- 총 �7장으로 구성 �(�2 장
�'�"�'�-�'

�8장 �) �: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

동 및 관련 국내 정책 �, 빈곤문제 �, 소비패턴 변화 �, 인구변화 �, 인체건강

보호 및 증진 �,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발전 증진 �, 의사결정과정에서 환

경과 개발의 통합 등

�o �S�e�c�t�i�o�n �I�I �: 발전을 위한 자원의 보전 몇 관리
�- 총 �1�4 장으로 구성 �(�9 장

�'�"�'�-�'
�2 �2 장 �) �: 대기보전 �, 토지자원의 계획 및

관리 �, 삼림 별채 �, 생태계 관리 �(사막화 및 가뭄 �) �, 지속가능한 농엽 및

교외 개발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명공학 �, 해양보호 �, 담수원 보호 �, 유해

화학물질 관리 �( �1�9 장 �) �, 유해폐기물 관리 �(�2�0 장 �) �, 고형폐기물 관리 �,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o �S�e�c�t�i�o�n �I�I�I �: 주요 집단의 역할 강화

�- 총 �9장으로 구성 �(�2�4 장
�'�"�'�-�'

�3 �2장 �) �: 여성 �, 청소년 �, 지역주민 �, �N�G�O�,

지방정부 �, 근로자 �, 산업체 �, 과학집단 �, 농엽종사자 등

�o �S�e�c�t�i�o�n �I�V �: 수행방법
�- 총 �8장으로 구성 �(�3�3 장

�'�"�'�-�'
�4 �0장 �) �: 재정자원 및 메커니즘 �, 환경기술

의 이전 �,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과학 �, 교육 및 일반대중에게 정보제

공 �, 개발도상국가들의 능력함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 �, 국제기

구 협정 �, 국제 법적기구 및 메커니즘 �, 의사결정 정보 등

口 화학물질 관련 계획은 제 �1�9 장에 의제 �2�1 에서 제시한 �6 개 분야에

대해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1�2�) �r�T�h�e �n�a�t�i�o�n�a�l �a�c�t�i�o�n �p�l�a�n �f�o�r �a�g�e�n�d�a �2�1�J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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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외 든련 �t

口 덴마크 �1�3�) �: 화학물질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수립되지 않았으

나 �, 현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되어 실행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다

음과같음

�O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특정 제품의 전과정 평가 실시

�o “관리우선물질목록 �(�2�6�7�B 물질 �)�" 을 선정하여 사용제한 또는 사용

금지시컴

�o 규제대상 화학물질들의 추가 선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

�O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화학물질 분류 전잔화

�o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 개설

口 뉴질랜 ���1�4�)�: ���2�0 �1�0 환경전략』 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목표 및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음

�o 폐기물 관리를 통해 환경과 언체에 대한 위해정 저캉

�- 생활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 유류 및 포장산엽에 대한 폐기물 저감안 동의

�- 하수 슬러지의 토지 매립에 대한 지침 발간

�- 산업체들에 의한 청정생산안 채택

�o 오염지역 정화를 통해 환경 �, 인체 및 경제에 미치는 위해성 저

감

�- 오염지역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개발

�1�3�) �r �A �s�t�r�a�t�e�g�y �f�o�r �i�n�t�e�n�s�i�f�i�e�d �e�f�f�o�r�t�s �i�n �t�h�e �f�i�e�l�d �o�f �c�h�e�m�i�c�a�l�s �i�n �D�e�n�m�a�r�k�, �i�n �t�h�e
�E�D �a�n�d �g�l�o�b�a�l�l�Y�J �(�9�9�9�)

�1�4�) �r�E�n�v�i�r�o�n�m�e�n�t �2�0�1�0 �S�t�r�a�t�e�g�Y�J

�-�2�7�-



�- 특정 목재 처리화학물질에 대한 보건 및 환경 지침 발간

�- 다이옥신 오염물질에 대한 임시 지침 개발

�- 유기염소 폐기물의 처분 빚 유기염소에 오염된 지역의 처리를 위한

기술 연구

�- �9 개의 유기염소 물질 사용금지안 마련

�o 환경보호 및 복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악영향 관리 또는 방

지

�-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

제정

�- 법 집행을 위한 규제사항을 지역 및 국제적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

�1�:�1�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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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Z節 띔內 動向

口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전략으로는 환경부의

본계획 �(�2�0�0�1 년 �- �2�0�0�5�1 건 �) 이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 기

口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o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생태계 보호

�o 수용체에 대한 위해성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

�o 과학적 관리원척과 사전예방적 관리원척의 조화

�o 화학물질 전 생애에 이르는 종합 관리방식 도입

口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o 위해성평가를 통한 사람과 환경중섬의 화학물질 관리 추구

�-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제도화하여 사람과 환경중섬으

로 물질의 관리 필요여부 결정

�o 제조 �(수입 �)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일관된 정보망 구축

�- 화학물질 정보없이 안전관리는 불가능한 바 �, 제조 �(수입 �)자로부터 유

통 �, 사용 �, 폐기단계까지 화학물질 정보의 일관된 흐름체계 구축

�o 물잘관리 �/ 매체관리 및 규제적 �/자율적 관리 등 관리수단의 조화

�- 배출허용기준 등 매체관리 수단과 취급제한 �/ 금지 등 물질 관리수

단의 조화

�-�2�9�-



�O 화학잔엽계에 잘질적 의무부여 몇 민간참여 활성화

�- 생산 � 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산엽계의 책임강화 및 정책결정

에 있어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민주화

�o 국내 � 외적인 공동 협력

�- 화학물질 관련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화학물질 관

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체계 지속

口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체는 다음과 같음

�O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o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체계 구축

�o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고화

�o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 대비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

�o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O 국내 � 외 협조체계 강화

�-�3�0�-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보호

�f
정책목표

수용체에 대한 위해정 중섬의 화학물질 관려

과학적 관리원칙과 사전예방적 관리원척의 조화
화학물질 전 쟁애에 이르는 종합 관리방식 도입

�f
추진전략

�o 위해성평가에 기초한 사람과 환경중심의 관리 추구

�o 제주죠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일관된 정보 흐름도 구축

�o 다양한 관리수단의조화�(물절�/ 매체관리 및 규제 �/자율 관리 등�)

�o 산엽계의 실질적 의무부여 및 민간참여 활성화

�o 국내외적 공동 협력 및 조정 체계의 유지

�f
주요정책과제

�o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체제 구축

�o 종합적인 위해성 저감정책 마련

�o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고화

�o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o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종합 관리시스템 마련

�o 국내 � 외 협조체계의 강화

〈그림 �8�)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본계획 �(�2�0�0�1�"�'�2�0�0�5�)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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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훨훌훌겉�I

대한

￠훌 �3 �i 월

§플化혹흙物寶 管흉휠어�g

휠�4과 릎훌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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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톰 動 �I힘의 시차정 및 전망

�'�f�o 의 �*앓�1°를셔 제 �A�I된 확ξ를띔 를야의 �6가직 핸획톨약 밑 원ξ�lδ 충잉�'�a�t

�[�[�I 훌훌

�O 미국 �, 댄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제�2�1 에서 저�1시된 다음의 �6가지 계획

분야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2�-�3 개의 핵심분야로 나누어 화학물질 관리전략

을 수립하고 있음

의쩌 �1�2�1 지속가능발전전략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환

국져�l 쩍 평가확대 잃 강화

화확물질의 분류 잃

표지의 국제적 일치

유해화학물질 잃

위해성에 대환정보교휠

위해성 저감계획 수립

화확물질 관리를위한
국가역량및시설강화

유해하거나위휠한져 �| 품의

불법국제거래 방지

ζ�-�J�l�-교육 및훌괄〉

〈그림 �9�) 의저�1�2�1 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비교

�%
ω



�L�t�. 위채성 작르 획얻를 Î5�,�0�A�I�"�C�'�t�.�.�L�A�,�;�1�1�:�:�:�3

위해성 자료생산

�o 모든 화학물질관리의 시작은 불획질성

이 적 �E 위해성자료를 생산히는데 있g 환경질의 정확한 판단

을 인식하고, 모든 화학물질(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포함)의위해성자료를 생
적절한규제수단선택

산하여 환경질의 정확한 판단 및 적절
화학물질 안전관리

한 규제수단을선택시 활용

�o 또한 의제 �2�1 제 �1�9 장에서는 위의 계획분야가 모두 성공하기 위해

서는 위해성평가 �(�r�i�s�k �a�s�s�e�s�s�m�e�n�t�) �, 위해도수용성 �(�r�i�s�k

�a�c�c�e�p�t�a�b�i�l�i�t�y�) 및 위해성관리 �(�r�i�s�k �m�a�n�a�g�e�m�e�n�t�)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 �3원척의

연계를 통한 화학물질 관리를 최종목표로 선정

뼈
、입

���u다 �| 사용금지 �/ 제한 �|

���u다 �| 위해성저감

사회경쩌 �l 성 분석 정보공유처 �| 계

〈그림 �1�0�) 위해성관리의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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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획칙를잠르 인학 잉웰�Z선강 임 앵 �E뼈 영후톰보를그빽

。 그휩�f 환경관련 의사결정은 주로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해
져 왔으나 �,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는 인쳐�l와 생태영호해�1 대한 고려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두 영향칸의 상관관계 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O 또한 그 동안 신규화학물질의 급성영향에만 치중되어 생산되어 왔

던 위해성 자료가 기존화학물질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반성

적 영향을 구명하는 자료까지 포함됨

-
활

-

-
얻
。

�-

-
계

�-

-
태

�-

-
생

-
�<릅 인처 �l 영활

�|

�2�t�. 팍경잉호톰 °
�1너 �2�t �J�\뿜 -얻첸정엄흑얻들율그러

�o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주요 목적은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환경 �(환경성 �)을 보

호하는 것 뿐 아니라�, 전력헤행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승�1�-

�o 이는 규제에 따론 영향을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회 및 경제적인 가치로 환

핸 �}는 것으로�, 환경성만을 강조한 기존의 환경규제에서 경제적인 규제로의

천환을 의미

�|
싸희성

낯 강늬
경제성

�|

팩원

�?
ω



야 다밑반 。 �I채당�A�t작의 의견�? 훨

�o 화학물질과 관련된 학계 �, 산엽계 �, 연구진 �,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며 �,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체계를 강

�.�:�:�z�.
��

정부 듀§ 시민단체

및국민

넓옳�1

야 특좀ξ�t�:�;�:�:�I�I 감려 �*뭘해르의 전흘팍

�o 다양한 오염원 �, 영향 및 환경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질 위주의 관리

체계에서 다음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체계로전환

�- �m�u�l�t�i�p�l�e�-�s�c�a�l�e�: 급성영향 위주에서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되어 발생

하는 영향을 관리

�- �m�u�l�t�i�-�m�e�d�i�a�: 개별매체 �(수질 �, 대기 �, 토양 등 �) 중심에서 모든 매체를

종합적으로 관리

�- �m�u�l�t�i�p�l�e�-�s�t�r�e�s�s�o�r�: 화학적인 유해인자에서 화학적 �, 생물학적 �, 물질

학적 유해인자를 포괄하여 위해성관리

�- �m�u띠�1찌�l�t�i�p�l�e�- ’-밍’-’

모든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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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I영깨방청 겁근 주캉

�0 오염물질의 생산파이프만을 통제하는 사후관리체제는 이미 환경의

피해가 진행된 후이므로 종전의 상태로 회복이 더디거나 불가능함

�o 따라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오염예방 원척이 철저

히 준수되고 강조됨

마 �. 곡저 �l 휠야저 �l걸 릉 확획물질억 �l 해한 국제적 큐저�l수풋 -감확

�o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인 �P�O�P�s 협약 �1�5�) 과 �P�I�C 협약 �1�6�)

등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 규제수준이 강화

�- �2�0�0�1 년 �5 월 채택된 �P�O�P�s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

홀름협약 �) 에는 �D�D�T 등 �8종의 유기염소계 농약은 협약이 허락하는

용도 �(주로 공중보건용 �) 이외에는 생산 � 사용이 금지되고 수출입이 통

제됨 �. 또한 다이옥신 등 산엽용 부산물은 발생원 제거 및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 �P�C�B�s 를 포함한 변압기 � 축전기의 사용

을 �2�0�2�5 년까지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추 �2�0�0�2 년 �8월 현재

�1�5�1 개국이 서명 �, �1�5 개국이 비준

�- �1�9�9�8 년 �1�0 월 채택된 �P�I�C 협약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

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 은 유해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

사전 정보제공 및 사전 수입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자국에서

엄격히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수입국 의사에 반하여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척임 �=추 �2�0�0�2 년 �8월 현재 �7�3�7�� 국이 서명 �,

�2�4 개국이 비준함

�1 �5�) �D �D�T 등 �8종의 농업용 화학물질 �, 다이옥신 �, 퓨란 등 �4종의 산업용 화학물질 �(부산물 포함 �) 이 대상
물질임

�1�6�) �P�B�B�, �P�C�B 등 �5종의 산업용 화학물질 �, �2�,�4�,�5�-�T 등 �2�7 종의 농업용 화학물질이 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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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 &냉해성평가+사회경제성평가

�C 인처l영향 〉 �< 때|영활+생태영향 ��
�C 환경성 〉 양C 환경성 �+ 사회경저l성 〉

�C 소수의 이해당사자 〉 �< 다수의 이해당사자 〉

�C 매체관리 �� �< 통힐관리 〕

�C 사후관리 〉 pζ 전생매관리 〕

�( 고전적 화학물질 관리

〈그림 �1�1 �> 기존화학물질관리와 지속가능화학물질관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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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반 사흘l경저l적
새로운 위해성중심

환경문제 국가오염관리
자료혐약 영향 고려 미흩

대비부족 Ì˜�|¬¨�1�0�1¾D

�Ä�=�r�- �Ä�=�r τr �Ä�=�r

해j자짧껴 �위해/규제영향 �미규쩌l물질 �톰합환경관리처l계
�환경질 평가기법 고려미훌 대응책 미훌 �1�:�:�:�:�1´Ü�E

�-�,�- �.�.�,

낙후 �정보공유부족 �국저|적환경문제 �사전오염예방처l겨l
�정책활용도미흩 대응미를 미흩

第 �2節 톰內動向의 시사정 및 전멈

〈그림 �1�2�>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시사점

가 �. 확확를설 관리의 �'�1 조�'�1 반 작르 쥐약

�O 기초 현장자료의 부족 �: 현재 국내의 환경질 평가는 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나 일부 현안문제에 대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 국가

전체의 환경질 �( 인체 및 생태 �) 에 대한 노출 및 오염현황 등의 파악이

미흡하고 관리정책 수립시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기초 현장자료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함

�o 환경잘 평가기법 부족 �: 정부지원 연구사업조차 연구성과의 경제적

인 활용도에 중점을 두어 과제선정 및 지원을 하고 있어 �, 화학물질

관리의 근간이 되는 평가기법 등 기초연구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

음 �. 따라서 국내 환경질 평가기법은 선진국 및 �O�E�C�D 등 국제기구

수준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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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오염 평가자료의 국가 정책활용도 미흡 �: 국가 우선순위 오염물

질의 선정과 이에 따른 제반 정책 수행 등 장단기적 환경정책 수립시 국내

환경현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 외국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지

적 � 단편적인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에 국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확보가 필요함

�o 확닫를휠의 확확렴 �E플라를 위학 위뼈성펄 �'�t 펌 �&성

풍 �E혐

�o�� 없첸의 확확를점 작르껴뿔확�E흔 �*툴 �E릎서의 얻흩 를 �E원

냐 �. 확학를히 관리의 사획경제청 �C냥향 배 �7�\�1

����다

�o 화학물질 위해 몇 규제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지금까지의

환경관리는 기술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 위주로 시도되고 있으나 �, 환경정책

과 규제기준 설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수용성은 합리적으로 고려되

지 않고 있음�. 이는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불신과 불

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정보의 원활한 교류시스템 부족 �: 화학물질의 정보부족 및 정보공

유체계가 미흡하여 �,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됨 �.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

�o 확닫톨훌짙�;와 샤획콩챔성�s、형π �I�-�j�r�.�:�I�I�<�'�<�� 맡완햄행ξ�3

�3 훌닫‘상 �~ 를�r�:�q�s

�.
�I�.�:

�.�.�.
�.
�.�t�0 양학 ���O�.�I 께당 �!�\�t 착의 �� 견수를 �; 딛 쩡훌결헝

�C역끼훌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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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혜를응 팍-월를제땐해학 �E엠벼 부즉

�o 내분비체 장애물질 등 국제적인 환경문재에 대환 공동 대처 미흡

�: 환경선진국을 지향하고 �G�E�C�D 회원국 및 �G�E�C�D 화학물질 프로그램

참여국가로서 �, 회원국의 의무이행과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연

구력 확보가 절실함 �.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다매체 �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연구풍토 조성

이 요구됨

�o 환경 중 머량 잔존 유해물질 �(머규제물절 �) 에 대한 정확한 규명

펄요 �: 국가 환경측정망에 의한 규제관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 등

미량잔존물질의 축적에 따른 위해성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미규제물질을 사전에 확인 � 예방할 수 있는 관리장치가 부족하여 �, 이들

물질의 오염과 영향 분석 등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체계 마련이 절실

�o 직즘를앙정명 확학를짙 관 �2�1 헝챔 를암

�o 확학훌를측 관리를 위학 국웰곁격 확댁
�����c 수

랴 �. 위깨성흥심의 국자�-�0�-�"�- 얻관리첸면 미엄�l

매체별 관
�H 조쉰 �-�:�:�-�r

�-�r���1 �v�r�- μ�-

�O 통합환경관리쳐�1캠의 부족 �: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주로

리에 치중하고 있어 매체간 정책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특히 오염물질의 관리목표와의 연계도 부족함

�o 배출통제 �(�E�n�d �o�f �P�i�p�e �C�o�n�t�r�o�l�) 에서 사전오염 예방체계로의

전환 펼요성 제기 �: 경제적 �,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전

오염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위해성 중섬의 화학물질 통합관리 도입이

요구됨

�>�0 확학투를짙와＼학쩡 �0�1�1�1�:�:�:�,
�I�I�I 말흘 �l르 관 ���I 방향 활�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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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기반 사회경저l적 로운환경문제
위해성중싱

자료취약 영향고려 미훌 대비부족
가오염관리처|

�D�l�t�J�l

口 �-�c�:�J �Ä�=�r τr �Ä�=�r
口

�기초현장자료부족 �위해/규제영향 �미규저|물질 �톨합환경관리쳐l꽤

밸훤
고려미홉 대용핵부족 ²Ù�a�s�;

�-�r�4

낙후 정보공유 부족 �국제적환경문제 �사전오염여|밤체계
�정책활용도미홉 대-님를 미홉�C�5�'�-�r��

패
뻔

λ�/회훌체적 환홉적조화 �O�i�l 의환
�S앙의 훌 훌�t상및 쟁태건강경 유�X�I

〈그림 �1�3�> 국내 화학물질관리 시사점과 지속가능발전전략과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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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훨 홉흩

훌�I 톰휠 �{��

홈훨활휠릎�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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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i

第 �X節 基추方 �I힘 밍 판휠則

�j기본 방향 및 원침�j

「議題 �2�1 第 �1�9 章」 의 거본정신이 입각하여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

�O 持續發展可能委員會가 제시한 작엽지침에 입각

�o 有害化學物質管理 基本計劃 �(�2�0�0�1 �'�"�'�-�'�2�0�0�5�)�J 과 연계

�o 관련 國際機構와 주요선진국의 戰略과 조화

φ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參멸와 合議를 통란 화학물질 광랴

의 새로운 �G�o�v�e�r�n�a�n�c�e 구축

�o 覆境正義 잘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참여를 유도 �i
하고 여러 계층의 요구수용

�o 화학물질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o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투명한 관리정책 수렵

�* 지속가능한 �(�S�u�s�t�a�i�n�a�b�l�e�) �, 환경친화적 �(�E�n�v�i�r�o�n�m�e�n�-

�t�a�l�l�y �S�o�u�n�d�)�, 통합적 �(�I�n�t�e�r�g�a�t�e�d�) �, 민주적 �(�D�e�m�o�-

�c�r�a�t�i�c�) 관리 원척하의 이행가능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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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의제 �2�1 제 �1�9 장」 의 기본정신 및 원척 준수

�O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제�2�1 제 �1�9 장」 의 �6 개 주요분

야 및 �3 대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관리전략 제시

�=추 의제 �2�1 몇 �W�S�S�D 의 원척 반영

�O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선진국의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과 국내 화학물질 관리정책과의 비교 � 분석을 통해 도출한 현재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 향후 발생가능한 미래의 문제점까지

사전에 확인 � 예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리정책을 도출

��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정책목표 및 전략도출

口 면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참여와 합의정신을 원척으로 화학

물질 관리와 관련된 정부 �, 산엽체 �, 시민단체 �, 전문가 �( 대학 및 연

구소 �) 를 포함한 새로운 관계형성 구축

�o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또는 환경적 공평성

�(�E�n�v�i�r�o�n�m�e�n�t�a�l �E�q�u�i�t�y �o�r �F�a�i�r�n�e�s�s�) 실현을 위해 정책수

립시 화학물질 생산주체인 산업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대상이

되는 일반국민 �, 관리기반 구축자료를 제공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 토의 유도

�� 의사결정에 미치는 계층간 영향력 불균형 해결

�O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행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

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 위해성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

악하여 자발적으로 위해성 저감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추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투명한 관리정책 수렵

口 모든 전략은 지속가능한 �, 환경친화적 �, 통합적 �, 민주적 관리원척이

이행가능하도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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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분석

국내유해휠학물질

관리전략 분석

다

써 �l부추 �� 과꿨 �;

�Q

〈그림 �1�4�> 전략의 구성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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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進戰略

�D�I�:�* 推進方 �I혀

�J�:�!�.�I
그�R第 �2節 政策 目천톰

�2�.�1 政策目쩔

위한 화학물질 관리는 “社會結

향상 몇 生態健康性 유지”를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濟的 �, 環境的 조화에 의란 삶의 質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口

�O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개념인 건강한 환경 �, 경제적 번영 및 정숙현

사회구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함

�o 화학물질 관리의 궁극적 목표인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타

보호를 실천

口 이러한 환경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

하여 추진

�o 수용체 중섬의 화학물질 관려구현

�- 사람과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수용체에 미치는 위해성 중섬의

학물질 관리 구현

�- 기존의 인체에 미치는 독성중섬의 관리에서 생태노출을 고려한 위해성관

리체계로 전환

�-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관리목표 수립

�- 이에 모든 환경관리수단은 반드시 수용체의 위해성에 기초한 환경질의

과학적 평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 이를 통해 환경위해성의 최소회

와 환경건강성의 증진을 꾀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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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적연 화학물질 관려구현

�- 비용-효과적인환경규제 수단을 통한 경제적 환경관리의 구현으로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에게 경제 � 사회 � 환경적으로 높은 삶의 질

보장

�O 화학물질악 전생애 관리구현

배출원별�, 물질멸 �, 매체별 관리를 모두 통합한 신개념의 전

생애 관리구현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단계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와 대

기 � 수질 � 토양 등 환경매체내 화학물질관리를 통합한 화학물철

�- 기존의

관리정책으

작전에 예방

전생애에 이르는 종합 관리방작 도입

�- 과학적 �,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화학물질의 통합적

로 위해우려물질의 환경배출과 이에 따른 위해성을
하
�n록냐

하
가

유
해
확
맏
틀
룰
질
꽉

�2�1 와 자를 목펙 �� “확함룰잘워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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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 환경적 조화에 의한 삶의 절 향상 몇

생태건강성 유지펴

�o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보호

�A�U

추진목표

�O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구현

�o 경제적인 화학물질 관리구현

�O 전생애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구현

�i�f
추진방향

�o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O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O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제-
과

�i�-

、
진

ι

-
추요주�l

�o 위해성평가체계 개선

�O 사회경제성평가체계 도입

�o 위해정보전달체계 확립

�o 통합적 화학물질관리체계 구축

�o 특정화학물질의 위해성저감체계 구축

�o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위해성 최소화

�O 화학물질 자료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0 협력체계 구축

〈그림 �1�5�) 정책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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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훌쩌적 환훌적조화쩨의한앓의즐 �l 훌�t앙및쟁태건강정루λ��
一τ 」

一 �t

τ 了
��

위해성 평가처�| 겨 �l 확립 ��
지속발정휠
유해화학물질
판리처�l 겨 �| 완비

�c�0 위해성의
사회경져�| 쩍 수용성 확보

�j

�톨합쩍 화확물질판리

�목정확확물질의 위해성저감

�사고관련 위해성저강 �사회경제성 평가처 �l 겨 �l
�위해정보공유처�| 겨 �l�위해성 평가처 �| 계

〈그림 �1�6�>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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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推進方向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口

�o 수용체 중심의 환경질의 과학적 진단에 근거한 효과적 관리를 위하

여 노출평가를 강화한 선진국형 환경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유해성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위해성 평가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현재 화학물질의

평가체계 수립 �,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위해

위해성 평가체계를 개선

�-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성 수용체의 확대 등 기존의

�- 위해성평가결과에 근거한 법적 관리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관리수단 도

출제도화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口

인한 위해성 및 규제

고려한 경제적 환경관리

로깅�E물
히

학
분

화
충사

회
에
서
영
향
을

�2�1 셔�1�7�1

사회경제적

�O 점차 복잡해지는

정책이 미치는

체계확립

�- 화학물질 관련 모든 의사결정시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사회경제성 평가를 도입

�-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위해정

보공유체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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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O 과학적 수치와 기술수준에만 국한시킨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전략에

사회경제적 개념을 도입하여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완비

�o 매체별 관리에 머물던 환경오염관리를 오염의 주체인 화학물질을 중

심으로 매체별 �, 수용체별 �, 영향정도 등을 통합한 종합적 환경관리체

계로향상

����다

「와첸 �2�1 뿔 �1�9 장」 의 �3�1�:�" 월죄 풍수

�@ 워약�1성평 �'�t�{�R�i�s�k �A�s�s�e�s�s�m�e�n�t�)

� 위책도수용양 �(�R�i�s�k �A�c�c�e�p�t�a�b�i�l�i�t�y�)

�* 위돼 �/성관 �2�1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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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有害化뿔物質分野 主要政策課題

�3�.�1 危害性 좁�r�{ 賣훌훌系 確立

�3�.�1�.�1 危害性 評價훌훌系改善

�(�1�) 推進 �R樣

승진목표

�@ 관리우선물질의 위해성 평가결과 제시

�0 관리가 요구되는 물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에 대한 위

해성평가를 실시하여 �, 위해성 평가결과에 의한 유해화학물
질 관리방안도출

�@ 위해성에 기초한 관리우선순위 선정

�o 선진국과 국제적인 관리동향에 맞추어 관리우선물질을 선

정하던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 �, 국내 환경오염 현황을 감
안한 관리우선순위 및 대상물질을 선정

환경절의 종합평가기술 확보

�o 국내 환경에 적합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체제 운용이

가능토록 요구되는 환경질의 종합적 인 평가기술을 확보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학 제품관리의 기반조성

�O 물질관리에서 제품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물질평가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 제품평가체계 도입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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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推쏠方向

口 위해성 평가기반 확렵

�o 관련 �R�&�D 사업을 통한 요소기술 확보

�- 기존의 부처별 �R�&�D 사업 �(차시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엽 �1�7�)�, 보건의료기술연규

개발사업 �1�8�)�, 농특과제 �1�9�)�, 프론티어사엽 �2�0�) 등�)을 활용

�- 기존연구사엽은 주로 관련 응용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부처별 관리

대상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같은 기초기술개발사엽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

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 화학물질 평가와 관련된 단계별 기초요소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장려함

�- 사업계획이 확립된 �R�&�D 사업의 경우 �,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여 자유공모

과제화 하고 신규 및 잉여 예산을 우선 반영

�o 요소기술의 제도화

�- 확보된 요소기술을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체계로 제도화하여 �, 위해

성평가를 위한 기초기반을 확립

�1�7�)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2�0�0�1 년에서 �2�0�1�0 년까지 �1 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환경

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1�0 년 후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환경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경제발전 기여를 통해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1�8�)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1�9�9�5 년 제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토대로 보건의료과학기술의

기반 강화 �, 보건의료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통한 보건산업 발전 �, 국민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사업임 �. 이를 위해 보건의료과학기술의 창의적인 개별
연구자를 발굴하고 �, 중점공동연구과제를 발굴 � 지원하며 �, 보건의료기술 핵심분야의 원천기술연구
장려 및 우수연구자 지원을 수행 �. 또한 벤처 등의 하이테크 기술개발활동을 증진시키며 집중연구
가 필요한 핵심 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1�9�) 농특과제는 �1�9�9�4 년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면서 향후 �1�0 년간 �1�5 조원을 투입될 예정인 농림부의 연

구사업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 �(약 �9조 �)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약 �4조 �) �. 농어민복지 증진 �(약 �2조 �) 등으

세 부문에 분배되며 �, 농어촌특별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신설 � 운용하고 있
。

�2�0�)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은 중요 전략기술 분야에서 선진권에 진입하기 위해 �2�0�1�0 년대 초반 �B�1
�( 생명 �)�. �E�T�( 환경 �) 등 전략기술분야에서 우리만의 강점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 기술혁신의 성과를 사회기반 전 분야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과학기술부의 연구시

업임 �. �1�9�9�9 년 �2 개 사업단을 시작으로 총 �2�0 개 내외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 각 사업별로
�1�0 년 이내의 기간이 주어지며 사업별로 연평균 �8�0�'�"�" �1�3�0 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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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화학물질 평가체계 개선

�o 선규 �/ 기존화학물질 평가절차 강화

�- 현행의 화학물질 �( 신규 및 기존 �) 평가는 유해성평가단계에 머무르고 있

고 평가인력도 제한적이므로 �, 선진국형의 위해성에 기초한 화학물질 관

리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큼

�- 따라서 평가항목의 확대 �, 평가자료의 차별화 �, 평가체계의 일원화 및

평가전문가 확보 등을 통해 화학물질 평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o 중점관려우선물질의 션정

�- 모든 화학물질이나 법적 관리대상물질에 동일한 관리수준을 적용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 중점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지표를

개발 � 적용하여 국가의 관리우선물질을 선정

�o 물질관리체계에서 제품관리체계로의 전환

�- 현행의 물질평가 및 관리체계에서 화학물질이 함유된 최종제품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口 관리우선물절의 위해정평가

�o 위해성평가를 통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특정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중 예상농도 �(�P�E�C�)�2�U�, 환

경무영향농도 �(�P�N�E�C�)�2�2�) �, 한국인에 적합한 인체허용농도 �(�T�D �1�2�3�) 또

�2�1�) �P�E�C�(�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는 기존 환경중 잔류량 �, 분산 �, 환경분해 �/ 제거
의 방법 및 속도 등을 고려한 환경 중 물질의 예상 농도를 뜻함

�2�2�)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상 생물종들이 부작

용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정도 이하의 농도를 뜻함
�2�3�) �T�D�I�(�T�o�l�e�r�a�b�l�e �D�a�i�l�y �I�n�t�a�k�e�) 는 일생동안 아무런 건강위해성이 발생되지 않을 화학물질의 �1 일

섭취량을 추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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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0�-�-�=�:�:�:�- �.�/져 응�F。 �e�. �'�0

�p는 �A�D�I�2�4�»

마련될 수 있도록 함중 규제기준 및 관리정책이。 이를 근거로 환경

�(�3�) 細훨推準뿔뿔

위해성 평가기반 확렵口

�o 단계별 위해성 평가방법 확렵을 위한 다음의 요소기술 채발

�- 노출량 산정 및 평가방법 개발 �, 환경거동의 한국적 모델 개발 �, 독성예

측기법개발 �, 환경위해성 및 제품서비스를 고려한 전생애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L�C�A�)�2�5�) 등을 개발

및 각 환경매처 �1별요소기술의 제도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볍상에 위해성 개념 도입

�O

�o 위해성 평가지칭 개발 몇 위해정평가 의무화방안 마련

표수

�2�4�) �A�D�I�(�A�c�c�e�p�t�a�b�l�e �D�a�i�l�y �I�n�t�a�k�e�) 는 일생동안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을 식품 내의 특정 화학물질

의 일일 소비량을 측정한 값임
�2�5�) �L�C�A�( 전생애평가 �) 는 특정제품 �(서비스 포함 �) 의 전과정 �, 즉 가공 �, 제조 �, 수송 �, 유통 �, 사용 �, 처분 과

정에서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

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환경영향 평가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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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화학물질 평가체계 개선

�O 평가항목의 확대 �: 노출영향 및 만성독성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

험항목의 추가≪표 �1 �) 및 〈표 �2�) 참조 �)

※ 초기 �5년간 �O�E�C�D �S�I�D�S 사업 수준으로 평가항목 확대 �=수 �F�u�l�l �D�a�t�a �s�e�t
수준으로 평가항목 확대

�o 평가자료의 차별화 �: 사용량 및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자료의

차별화 및 구체화

※ 앞의 〈그림 �6�> �E�D 의 �R�E�A�C�H 시스템과 같이 사용량 �(�E�D 는 생산량�/수입량

에 따라 �1�-�1 �a�t�, �1 �0�-�1 �o�a�t�, �1�0�0�-�1 �O�O�O�t�, �1�0�0�0�t 이상 등 �) 에 따라 자료를

차등하여 요구하고 있음

※ 같은 사용량이라 할지라도 위해우려물질 �(�C�M�R 또는 �P�O�P�s 물질 �) 과 위해우

려물질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자료요구

�O 생산자 �, 수입자 �, �d�o�w�n�s�t�r�e�a�m �u�s�e�r 등 화학물질 관련 산업체의

역할 강화 및 차등화

�o 관리우선물질의 선정 �: 발암물질�변이원성물질�생식독성물질

�C �C�M�R�s�2�6�»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C�P�O�P�s�/�P�B�T�s�2�7�» �, 내분비계 장

애물질 �C�E�D�s�2�8�» �, 살생물제 �C�B�i�o�c�i�d�e�s�2�9�» �, 퍼불화옥탄산술폰산염

화합물 �C�P�F�O�S�3�0�) �) 등 선진국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위해성물

�2�6�) �C�M�R�s 은 발암물질 �(�C�a�r�c�i�n�o�g�e�n�) �, 변이원성물질 �(�M�u�t�a�g�e�n�) �, 생식독성물질 �(�R�e�p�r�o�d�u�c�t�i�o�n

�t�o�x�i�c�a�n�t�) 을 일걷는 용어 �*발암물질 �; 암을 유발하는 물질 �*변이원성물질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염기배열의 변화에서부터 염색체 구조 또는 수의 변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 �*생식독성물질 �; 생물학적 체계에 있어서 생식기능에 유해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2�7�)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와 �P�B�T�s�(�P�e�r�s�i�s�t�e�n�t�, �B�i�o�a�c�c�u�m�u�- �l�a�t�i�v�e �a�n�d
�T�o�x�i�c�s�) 는 환경중에 오래 잔류하고 섭취를 통해 생물체에 축적되어 인간과 환경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성을 가진 물질군임 �. 이러한 물질들은 분해되지 않고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2�8�) �E�D�s�C�E�n�d�o�c�r�i�n�e �D�i�s�r�u�p�t�o�r�s�) 는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 생성 � 방출되어 생물체의 흡수를 통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물질

�2�9�) �B�i�o�c�i�d�e 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 비농업용으

로 사용되는 살충제 �, 살균제 �, 소독제 �, 보존제 �, 방부제 �, 항균제 등이 여기에 속함

�3�0�)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그 염은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s�) 를 말하지만 과거

에는 총칭적으로
’

�F�u�l�l�y �f�l�u�o�r�i�n�a�t�e�d �a�l�k�y�l �s�u�l�f�o�n�a�t�o�-�c�o�n�t�a�n�i�n�g �s�u�b�s�t�a�n�c�e�s ’을

대신하여 불렀음 �. 즉 �, �P�F�O�S 에는 �P�e�r�f�l�u�o�r�o�o�c�t�a�n�e �s�u�l�f�o�n�a�t�e�s 외에 다음의 구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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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중심으로 관리우선물질 선정

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와 표시제도 도입

도입으로표시제도의

�o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분류 및 표시기준 」 에 의한 화학물질

창 � 운반 � 국가간 이동시 이관된 기준을 적용

�- 환경부 �, 노동부 �, 행자부 동과 연계하여 추진

�O�E�C�D는 �1�9�9�4 년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분류체계를 조화시
키고 �G�H�S�C�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

�T�a�s�k �F�o�r�c�e �o�n �h�a�r�m�o�n�i�z�a�t�i�o�n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을 구성한 바 있으며 �,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제도 통일

화작업은 �2�0�0�2 년 완료예정 �(부록 참조 �)

※

�I�F�C�S 제 �3차 총회에서 결정된 우선실천계획에 따라 �2�0�0�8 년까지 국내 도입

완료

※

�I�P�P 제도 도입방안 마련 �: 현재의 물질중심의 관리정책에서 선전국

형 제품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제품의 용도와 운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 제품정책 �(�I�n�t�e�g�r�a�t�e�d �P�r�o�d�u�c�t �P�o�l�i�c�y�) 의 국내

도입방안 마련

�o

�I�P�P�C�I�n�t�e�g�r�a�t�e�d �P�r�o�d�u�c�t �P�o�l�i�c�y�) 란 물질 �/ 제품의 전생애 관리를 주요 원

리로 하는 모든 제품체계와 환경영향을 포함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생산공

정 중 각기 다른 매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 제품의 전생애에
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예방함

※

�P�F�O�S 는
물질을총

위해성평가 �c�t�a�; ��

는 모든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P�e�r�f�l�u�o�r�o�o�c�t�a�n�e �s�u�l�f�o�n�a�t�e�s 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 구조에 해당되는 모든
칭하는 경우는 �P�F �A�S�C�P�e�r�f�l�u�o�r�o�a�l�k�y�l �s�u�l�f�o�n�a�t�e�s�) 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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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관리우선물절의 위해성 정량화

�O 관리우선물질 중 인체 및 생태계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P�N�E�C 및 인체허용

농도 등을 도출하여 위해성의 정량화 및 국산화

위해성 평가
기반확립

�-�c�r

�요소기술개발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위해성개념 도입
�위해성평가지휩개발

�위해성평가의무확

밤안마련

화학물질

평가처 �| 계 개선
관리우선 물질의
위해성 정량화

τ�=�:�r�- τ�=�:�r�-

�평가항목확대
�평가자료 차벌화

�생산및 사용단계의

산업체역할강화및

차등화
�국제적인 물질분류와

표시쩌 �|도도입

�관리우선물질선정
�.�I�P�P 제도 도입방안 마련

�. �P�N�E�C 및 인처 �l허용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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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化學物質 危害性의 할흩變깐풍的受졸性 確保

�3�.�2�.�1 社홈響폴性 즙�l�i�t 훨運擊 導入

�(�1�) 推進 �R樣

�f 추진목표

�@ 규제수준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o 화학적인 환경질 농도에 의존하는 기존의 화학물질 규제수준 �|

및 수단결정시 사전에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 �!

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 모 �i
든 사회 구성원 �(산업체 �, 국민 �, 정부 등 �) 이 만족할 수 있는 �{

수용성을 확보 �l

� 경제적 관리수단 선택

�O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의 경제적 비용 �( 인체건강 저해에 따

른 치료비용 �, 환경오염복원비용 등 �) �, 화학물질 처리비용 �, 개

발사업과 환경보전 비용 �, 화학물질 규제비용 등 묘든 환경

적 버용을 사전에 예측 � 비교하여 가장 경제성이 큰 규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6�3�-



�(�2�) 흥즌�! 방향

口 사회경제성평가 도입기반 구축

�o 위해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량하기 위한 지표 �(위해 및 편익

지표 �) �, 검토목록 �(�c�h�e�c�k�l�i�s�t�) �, 평가지침 등을 개발하여 화학물질 관

리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口 의사결정시 활용체계 구축

�o 관련법규에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본 개념을 도입하고

평가 관련 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의사결정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3�) 홉훨推進뿔題

口 조직 및 언원 확보 �: 화학물질 평가 결과 �(위해성 및 사회경제성 분

석 �) 를 분석하여 적절한 관리수단을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는 전문기

구신설 �=수 화학물질 �(또는 위해성 �) 관리기구 �(가칭 �) 신설

口 사회경제적 영향의 체량화 �: 위해성 등급화 �, 사회경제적 영향의

등급화 �, 위해-편익지표 개발 �,

�A�3�2�)�, �M�C�A�3�3�) 개발 등

위해-편익평가모델�(�C�B�A�3�D�, �C�E

�3�1�) �C�B�A�C �C�o�s�t�-�B�e�n�e�f�i�t �A�n�a�l�y�s�i�s�) 은 오염의 정도와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대체오염 제어기

술에 관한 공학적 연구를 기초로 비용과 이득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 환경규제의 이행에 따른 재정

적 이득을 밝히기 위해 이용되는 주요 수단임
�3�2�) �C�E�A�C�C�o�s�t�-�E�f�f�e�c�t�i�v�e�n�e�s�s �A�n�a�l�y�s�i�s�) 은 해당 수단의 비용 �/ 이득을 다른 규제수단의 비용�/ 이득

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방법
�3�3�) �M�C�A�C�M�u�l�t�i�-�C�r�i�t�e�r�i�a �A�n�a�l�y�s�i�s�) 는 의사결정과정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이해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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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J�-�-�'�"�"�"!“�-�-�,�� 사회경저|적 평가지훨 뿔뿔의인원확보 영향의 계량화 개발

τr τr τr τ〕‘

전문기구 신설 �| �위해성 등급휠 � 위해성의 사회적
� 관련법규상에 사회

�사휠경제적영활 허용기준결정을
경제성개념도입

등급화 위한절차및방법
�정책수단채택,

�위해-편익평가 포함
정팩대상물질선정,

모델개발
정책수행 일정수립

시 활용방안 마련

口 평가지침 개발 �: 위해성의 사회적 허용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담은 평가지침을 마련

※ �O�E�C�D 의 평가지침 참조

口 평가결과의 제도화 �: 관련법규 �(화학물질 관련 및 매체별 환경관리

법 �) 상에 사회경제성 개념을 도입하고 �, 정책수단 채택 �, 정책대상물

질 선정 및 정책수행을 위한 일정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

련

�m�e수 �2�0�0�7 넌부터 유해확할물질의 �A�t 확-월저�I성 �i헝가 실시

의 다양성 �, 정보의 방대함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용되는 방법으로 �, 의사결정자들은

각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대체방안의 등급에 따르지 않고 각자의 평가기준을 통해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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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危害폼報公有뿔系 確立

�(�1�) 推進目樣

추진목표

�@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재고

�o 참여와 토의정신을 원척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화

학물질 관리와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 나아가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최소

화함 �=수 화학물질 위해성 및 관리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l

교육프로그램 강화

� 이해당사자간 갈등 � 분쟁의 최소화

�o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생산 �(위해성 및 사회경제성 평

가 �) 은 이해당사자간 갈등 및 분쟁의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

원활한 정보전달 및 열린 대화창구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갈등 �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2�) 推進方 �m

口 위해정보공유체계의 국내도입기반 구축

�o �G�E�C�D와 선진국 등에서 추진중인 위해정보공유체계를 비교 � 분석

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정보공유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국내 화

학물질 관리체계에 도입할 수 기초기반을 확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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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관리대상물잘군 정보공유체제 구성

�o 관리대상물질군 특성에 따라 위해정보공유의 참여대상 �, 위해정보의

공개수준 등을 차별화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3�) 細훨推進뿔뿔

口 위해정보공유 져침 따련 �: �O�E�C�D 와 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공유체

계 및 지침을 고려하여 국내 위해정보공유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

한 지침 마련

※ �2�0�0�1 년 발간된 �O�E�C�D 의 「위해정보공유지침 �(�R�i�s�k �c�o�m�m�u�n�i�c�a�t�i�o�n�,

�R�C�)�J 에는 �R�C 프로그램 �(�R�C 의 책임 및 참여대상 �, 수행내용 �, 수행시기 �, 효

율적 보급방법 등 �) �, 위해성 논의단계 및 단계별 신뢰성 확보방안 �, �R�C 적용대

상별 논의방볍 등이 기술되어 있음

口 관리대상군법 정보공개병위 및 참여대상 션정 �: 위해정보공유가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관리대상물질군을 선정하고 �, 물질군의

위해성 등을 고려한 정보공개범위 및 참여대상 �(의사결정자 및 이해

당사자 �) �, 정보전달방법 �(�O�n�e�-�w�a�y �o�r �t�w�o�-�w�a�y

�c�o�m�m �u�n�i�c�a�t�i�o�n�) 등을 결정

위해정보공유
지휠마련

관리대상군벌
정보공개범위 및
활여대상 선정

τ�=�r τ�=�r

�. �O�E�C�D 와 선진국의
정보공유처 �l 계 및 지월을
고려하여 국내 위해정
공유체계 구성
�국내위해정보공유처 �l 겨 �l
지흰마련

� 위해정보공유가 필요한
관리대상톨질군선정

� 물질군의 위해성 고려한
정보공개범위 및훨여대상
선정

� 정보공유방법 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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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持績發展形 有害化學物寶 管理를홈系構藥

�3�.�3�.�1 統合的 化學物質管理뿔系 構葉

�(�1�) 推進目樣

추전목표

�I�1�+�I 새로운 환경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I�I �0 위해성의 과학적 영향평가 및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결과를

�! 모두 고려한 한국적 환경기준과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j 환경정책의 구체적 목표제시

�I�I�I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잘현

�I
�0 위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물질의 적극적인 사용억제를 통해

�{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I�I �0 예방차원의 미규제 오염원에 대한 환경관리를 실현

�(�2�) 推進方向

口 자료 관리의 동합

�O 위해성 평가 및 사회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부처간 화학물질 정보교환 체계구축

�0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화학물질관련 �D�B구축 전에 사전조율 의무

화 및 �D�B간 호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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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관리수준 및 수단의 결정과정 통합

�O 각 매체별 관리목표 �, 관리수단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화학물

질 관리와 통합 � 운영함으로써 양자간의 연계체계 구축

�o 인체건강 및 생태영향의 통합을 통한 수용체 중섬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o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결과를 의사결정 과정

에서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방향 준수

�(�3�) 細훨推進훌훌훌

口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 몇 인원 확보

�o 화학물질관리기구 �(또는 위해정관리기구 �)�( 가칭 �) 신성
�- 화학물질 평가 결과 �(위해성 및 사회경제성 분석 �) 를 분석하여

관리수단을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

적절한

�Q 국가화학물질 등록기구 신절

�- 호주의 �N�I�C�N�A�S�3�4�) 나 영국 �H�S�E�3�5�) 와 유사한 전담등록기구를 두고

각 관련부처는 등록된 물질의 관리 � 감독 역할 수행

口 위해정에 기초한 규제기준 마련

�o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매체별 금지 �, 취급제한여부 및 관리대상물

질 결정 �, 유독물관리기준개발 �, 매체별 규제기준 등을 제시

�3�4�)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은
�1�9�9�0 년에 설럽된 산업용 화학물질을 위한 국가규제기구임 �. 호주로 유입되는 모든 산업용 화학물
질은 사용 또는 배출전에 �N�I�C�N�A�S 에서 인체건강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3�5�)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건강 및 안전국

�-�6�9�-



口 병제화절차마련

�o 화학물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노출평가 �, 사회경제성평가

강화 �) 마련 및 통합시행기준 마련

�n�=수

화학물질의
통휠관리 조직

및 인원 확보

위해성에 기초한

규제기준마련
법저�| 화 절차 마련

τ�=�:�r τ�:�=�r τ�=�:�r

� 전문기구의 신설
� 국가휠학물질 등록기구

신설

� 위해성 결과에 따라
다음을 제시

�- 매처 �| 벌 금지
-취급처 �l 한여부잃관리
대상물질결정

-유독물관리기준개발
�. 매처 �| 벌 규제기준

� 휠학물질 통합관리
써�| 부기준 마련및

톨함시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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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特定化學物質의 危뿔性低減

�(�1�) 推違目 �;훌

추전목표

� 특정화학물질의 적정 관려를 통항 위해정 최소화

�o 선진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으나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물질

�( 예 �, �C�M�R�s�, �B�i�o�c�i�d�e�s�, �P�F�O�S�) 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정관리수단을 확보하여 �, 위해성 저감정책을 통한 환경개선

및국민후생증진

용 새로운 환경문제의 확인 몇 대비

�O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인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규제 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여 이들 물질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

。 이들 미규제 물질의 확인 및 위해성 저감을 통해 새로운 환경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증대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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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推進方向

口 기초조사사업 확대

�o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사엽과 연계하여 물질특성 및 환

경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사업의 확대실시

�O 기초조사의 대상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뿐 아

니라 발암물질 �/ 변이원성물질 �/ 생식독성물질 �C �C�M�R�s 또는 �P�B�T�s�) �, 살생

물제 �C�b�i�o�c�i�d�e�s�)�, �P�F�O�S 까지 포함하여 실시

口 물절특성법 관리방안 제시

�o 특정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정 및 위해특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도출 � 적용하여 위해성의 최소화를 꾀함

口 법적 제도 기반 마련

�O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화학물질을 법적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시키고 �,

물질특성별 세부 관리수단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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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細훨推흩뿔뿔

써 요소�:�J�f 꿇 �H발
�u

�I���I 삐되 �H선

�J�l 평�J�I 처 �[ 져 �P�c릎�f

관리대상물질

�F�O�S �.
�C

�i�d�e�S

�I�B�I�O

뼈벼밸 �u���� 혔혔
혔 때

�?�?
빼

‘

�6띤톨찔 �f �J�) 혼둘흩�'�f���,
�.�.

�m
”
”

”�i
“

”

�v�l
�n
”�v�n�v

�
‘

댐�I�f

쁨생매빼 �}및뾰편

�+ �+ �+ �+�-
됩담 �;릎�.�0�0�.�1 낱옳 �i�F�( 효정

〈그림 �1�7�)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의한 화학물질관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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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내분버계장애물질 �(�E�D�s�)

�o �r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

추진

�- 환경 모니터링 연구기간의 확대실시 �, 비동물사용시험법의 개발 �, 선진국 �(미

국 등 �) 의 내분비계장애물질 스크리닝 결과에 따른 추가확인물질을 연구대

상물질에 포함

�o 위해성이 확인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취급제한�/금지 �, 배출허용기준 �, 제품내 허용기준 등 다양한 관리수단의 검

토 및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口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o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질시

�- 다이옥신류의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조사실시 �, �P�O�P�S 물질을 포함한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현황조사 실시 �, �P�O�P�S 물질의 토양오염 현황파악 �,

협약의 추가대상물질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조사 계획 수립

�o �P�O�P�S 저감계획 수렵 및 협약이행 질적보고 체계 마련

�- �P�O�P�S 물질 중 부산물 �(다이옥신류 �) 에 대한 배출저감계획 수립 �(�B�A�T�3�6�)

및 �B�E�p�3�7�) 개발 및 적용계획 �, 대체물질 개발 �)�, �P�O�P�S 포함 제품 및 폐기물

의 환경친화적인 처리계획 수립

。 �P�O�P�s 물질의 규제방안 마련

�-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제도 기반마련 �, 취급제한 �/금지 �, 배출허용기준 �, 제

품내 허용기준 등 다양한 관리수단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3�6�) �B�e�s�t �A�v�a�i�l�a�b�l�e �T�e�c�h�n�o�l�o�g�y�, 최적가용기술
�3�7�) �B�e�s�t �E�n�v�i�r�o�n�m�e�n�t�a�l �P�r�a�c�t�i�c�e�, 최적환경계획

�-�7�4�-



반암물절 �/ 변이원성물질 �/ 생식독성물질 �(�C�M�R�s�)口

�1 �>

분류가준 확보 및 관련 물질 파악

�P�B�T�s 물질분류기준 �( 표

�o �C�M�R�s 의

※ 미국 �E�P�A 의 유해물질관리법 �(�T�S�C�A�3�8�) �)상의

참조 �)

�o 기초조사를 통한 위해성 �, 사회경제성 자료확보

�- 외국자료의 국산화 �, 국내 현황자료가 요구되는 항목 도출 및 자료생산 실시

�o �C�M�R�s 물절의 규제방안 제시

�- 취급제한�/ 금지 �, 배출허용기준 �, 제품내 허용기준 등 다양한 관리수단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잘생물체 �(�B�i�o�c�i�d�e�s�)口

�o 사용 몇 배출현황 조사

�- �E�D의 살생물제의 유효성분 및 제품의 스크리닝 결과에 대한 국내 수용

계획 수립

�o 잘생물제 용도 �(�O�E�C�D 기준 �) 면 국내 규쩨발안 마련

�- 살생물제 포함 제품의 신고 등록 및 재평가절차 마련

�3�8�) �T�o�x�i�c �S�u�b�s�t�a�n�c�e �C�o�n�t�r�o�l �A�c�t

�-�7�5�-



신규물질 ι로그램 �P�B�T 범주기준 및 과정

�T�S�C�A �S�e�c�t�i�o�n �5 �A�c�t�i�o�n

금지보류시험
�5�(�e�) �O�r�d�e�r�/�S�N�U�R�*�*�* � 상엽화 금지

� 노출/배출제어에 대한 내 � 시험결과를 통해 “위해성

용이 노함; 필수 시험 우려가 �.�:�'�x�:�.�.�.�Q�. 물질”에서�:�s�:�L
�'�-

제외될 수 있g
잔류성 �> 2개월 �> 6개월

재 디 뇨二소처*。슴E。 �Ä�,�.
。

(어류 �B�C�F 또는 �> �1�.�0�0�0 �>�5�,�0�0�0
�B�A�F�) �*�*

처。독
1필요한 경우 잔류성,생물농축성 및 기타 물리화학적
�;�EÁ1 도성 。 호하한 도성자E 생산|속 , 날 �-�1�- �1�:�1 �"�i�!�.�. ���-�� �d �/�'�r �-�i�:�L

〈표 �1 �> 미국 �E�P�A 의 �P�B�T�s 분류 기준

�* 화학물질은 반드시 분자량
�( �(�1�0�0�0�) 과 단면 직경 �( �<�2�0 �A 또는 �<�2�0�X �1�0�-�s�c�r�n�) 의 조건을 만족

할 것 �. �1�,�0�0�0�'�"�'�-�'�5�,�0�0�0 범위의 �B�C�F 는 �l�o�g �K�o�w 가 �4�.�2�'�"�'�-�'�5 인 것과 상대적으로 동일하게 간주

도�1

�*�* �B�C�F�C�B�i�o�-�C�o�n�c�e�n�t�r�a�t�i�o�n �F�a�c�t�o�r�)�; �B�A�F�C�B�i�o�-�A�c�c�u�m�u�l�a�t�i�o�n �F�a�c�t�o�r�)

�*�*�* �S�i�g�n�i�f�i�c�a�n�t �N�e�w �U�s�e �R�u�l�e

口 퍼불화옥단잔술폰잔염 �(�P�F�O�S�)

�o 유통 및 세부 사용잘태 조사

�- �O�E�C�D 가 검토하고 있는 물질의 국내 유통 및 용도에 따른 인체와 환경

노출량 파악

�o �P�F�O�S 물질별 규제방안 수렵

�- �O�E�C�D 및 미국 �E�P�A등의 평가결과 및 국내 배출실태를 고려한 사용규

제 방안 마련 �C�( 표 �2�) 및 〈표 �3�) 참조 �)

�-�7�6�-



다g에 해당될 경우 주요 신규사용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제조 �"�C�C
�L�- ¬p�:�:�.�0�1 시기 해당량�.�.�J�-�Ä�:�- �T �l�:�i

�P�F�O�S �1그룹 �1�2�0�0�0±D �1�2ÆÔ �3�1Ç| 이후 �o�t�:�: 양�.�.�J�- �-�c�-

�2�0�0�1±D 1월 1일에서
총량이 연간 1인당

�P�F�O�S 2그룹
�2�0�0�2±D �1�2ÆÔ �3�1®LÉÀ �1�,�1�0�0�,�0�0�0 �I�b�sÇD 초과

하 경。
�2�. �/�6 �J

�P�F�O�S 2그룹 �2�0�0�2±D �1�2ÆÔ �3�1Ç| 이후 모E 양

사요 버Z �2�0�0�0±D �2�0�0�1±D �2�0�0�2±D �2�0�0�3±D0��)�:­ø�T

표면처리 �2�.�3�5�6�.�7�0�0 �O �O �O

종이 보호 �2�,�6�7�0�,�7�0�0 �O �0 �O

�P�e�r�f�o�r�m�a�n�c�e 물질 �1�.�4�6�2�,�5�0�0 �1�,�0�1�1�,�9�0�0 �4�4�3�.�7�0�0 �O

합계 �6�.�4�8�9�,�9�0�0 �1�,�0�1�1�,�9�0�0 �4�4�3�.�7�0�0 �O

※ 미국 �E�P�A는 최근 �P�F�O�S 화합물의 높은 잔류성과 생물농축성 �, 인체 및 생태 위

해성을 인식하였으며 �, 특히 일반 국민들의 혈액에서도 걷출되고 있어 노출이 널
리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수 따라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은 �P�F�O�S�H�, �P�F�O�S�S�, �P�F�O�S�F�, �P�F�O�S�H 및 �P�F�O�S�F 의
�h�o�m�o�l�o�g�u�e�s 와 기타 이러한 물질을 단량체로 갖는 고분자등으로 현재 �7�5
종이 관보를 통해 고시된 상태임

※ 미국 �E�P�A는 이러한 �7�5 종의 물질을 �2�0�0�3 년 이후로 제조 �, 수입하는 행위 �,

정하여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대신규이용으로 하여 제조
또는 수입자등에게 해당 행위 �9�0 일전에 �S�N�U�N�(�S�i�g�n�i�f�i�c�a�n�t �N�e�w �U�s�e
�N�o�t�i�c�e�)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2 년 �3�. �1�1 일 미국관보 �) �= 추 또한 �3�M

사를 포함한 미국내 �P�F�O�S 제조회사는 자발적으로 �2�0�0�2 년 �1�2 월 �3�1 일까지
미국내 모든 �P�F�O�S 의 제조를 중지하기로 결정함

〈표 �2�> 미국 �E�P�A 의 �P�F�O�S 규제계획

〈표 �3�> 미국의 �P�F�O�S 사용범주별 연간 예상 생산량

단위 �: �p�o�u�n�d

�?
”



내분비계
잠류성 유기 발암물질/변이

�� �I �I �I

퍼불화옥탄산
오염물질 월성물질/생식 살생물저l

장애물질
독성물질

솔폰산염

τr τr τr �-�c�r �Ä�=�r

�내분비계당매 �혈약이행물위한 �분류기준 확보 �사용및 배훌현를 �유훌잃 써l부사용

물질 종용기연구 기초조사 실시 및 관련물질 파악 조사 실태조사

사업계획 지속 �저감계획 수립 잃 �기초조사흩 용한 �살생물웰 용도벌 �물질벌규제방안
추진 혐약이행 실적 위해성,사회경제 국내 규제방안 수립
�위해성이 확인된 보고 체계 마련 성 자료확보 마련
내분비계 장매 �.�P�O�P�s 물질규제 �'�C�M�R�s 물질규저|
물질 규저|방안 밤만마련 방안제시
마련

�-�7�8�-



�3�.�3�.�4 化學物質 事故로 안한 危害폴 풀 �4、化

�(�I�) 推進 �R흩

추진목표

�@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언한 위해성을 저캄하고자 함

�(�2�) 推進方向

口 사고관련 자료의 확보

�o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 위해성정보 �,

사업장별 취급량 �, 물질별 사고대응방법 등의 자료를 생산 � 수집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에 기초니자료로활용

口 관련제도의 개선

�o 사고시 대응주체 및 역할 �, 위해성에 기초한 사고대비물질의 선정기

준 �, 사고예방대응체계 �, 사후관리체계 등을 관련법규에 명시하여 사

고예방 확률을 증대시키고 신속 정확한 사고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
투효츠승�1�-

�-�<�-�- �.�.
�p

�-�7�9 �-



�(�3�) 細훨推進훌훌훌

口 전문기관 신절

�O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사고대

응 기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운영 �, 사고관련 교육 등을 전

담시킴

口 사고예방 및 대응기반 구축

�o 사고우려물질의 관련자료 �D�B 구축 몇 자료제공

�- 사고우려물질를 선정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 위해성정보 �, 사고후 노출정

보 �, 물질별 사고대응방법 등의 자료를 생산 � 수집하여 �D�B구축 및 자

료제공

�o 사고대상물절 선정기준 �, 사고피해 예측프로그램 �, 사고대응시나

리오 등의 개발

�o 싸고와 관련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민 �(특허 지역주민 �) 에게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된 정

보 �(�T�R�I 정보 �, 사고우려물질정보 �, 대응체계 및 방법 등 �) 를 공개하여 사

고예방 및 대응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얄권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를 법제화

�o 작고대응 지침 마련 몇 이행계획 수렴

�- 주요 사고보고체계와 사고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한 사고대응지

침 및 이행계획을 수립

口 사고대응체계 구축

�o 자체방체계획 및 지역주민 대응계획 강화

�o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화학물질 발생시 신고보고체제 일원화

�-�8�0�-



�/

전문기관 신설

�-�-�c�:�r�-

�화학물질사고대응
전담 전문기광 신설

�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 운영 �,
사고관련 교육 전담

사고여 �l 방 및
대응기반구축

τ�=�:�r
‘

� 사고우려물질 관련자료
�D�B 구측 및자료제공
�사고대상물질선정기준�,
사고피해 예측프로그램 �,
사고대응시나리오개발
�사고대응지휩마련및

이행계획수립

�- �8�1�-

사고대응
체계구축

τ�=�r�-

� 자처 �| 방저 �l 계획 잃 지역

주민 대응계획 강화
�화확사고발생시싣고
보고처 �l 겨 �| 일원휠



�3�.�4 有害化擊物質 管理를 워한 인프라 홈홉

�3�.�4�.�1 化學物質 資科生塵 밍 管理

�(�1�) 推進틴標

추진목표

종 국내 환경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시

�o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 � 수집 � 제공함으로

써 국내 환경관련 정책수립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

책의 불확실성을 저감시킴

�(�2�) 推進方向

口 환경관련 기초연구의 활성화

�o 환경관련 연구사업에서 기초 연구분야를 확대하여 기초자료의 확효

를극대화

口 부처간 자료공유의 활성화

�o 부처간 자료공유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화학물질 관련자료으

활용도 극대화를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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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훨推홉훌를흘

口 기존자료의 보완 및 신규자료의 확보

�o 기존자료 보완

�- 기존의 유통량자료 �, 배출량자료 및 화학물질정보 �D�B를 보완 �( 예 �, 배출

량 조사대상을 비점오염원으로 확대하고 사엽장 규모 역시 소규모사업

장을 포함하도록 확대실시 �)

�o 신규자료확보

�- 유독물 분류표시 �D�B�. 특정화학물질 위해성 �D�B�( 생산 및 국산화 �)
�. 사고

우려물질 �D�B�. 배출원목록 �D�B 등을 확보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자료운영

체계를 완성

口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o 조짜기볍의 개선

�- 조사과정과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및 신규자료

조사기법을 개선

�o 외국자료를 활용한 자료�D�B�( 예 인체독성자료 등 �) 구축시 불확실성

을 제거할 수 있는 자료 국산화기법 개발

口 국가 차원의 자료공유체계 구축

�o 자료공유를 저해하는 부처간 �D�B 구조의 불일치와 자료의 중복생산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차원의 자료공유체계 완비

�o 부처별 정보 전문기구간 상설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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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국가차원의 J뼈뼈 ‘I빼 국가화학

기존자료 �I �I

신흉휠료 훌| 렇뿔 범위조율 물질훌퍼l

보완
자료공유

사전훨의처|
교육및

이지신설
처l계구축

신설
훌보강화

및운영t용

�Ä�=�r τ二T τ그 �Ä�=�r τr τr �u�-
� 뮤톨량 자료 �유독물분류 �조사기법개 �부처간 �D�B �정부,산업처I, �자료생산에 �정보공유 및
� 배흩량 자료 표시DB �외국자료를 구조의 붙일 민간대표로 대한산업체 �자료활용도
� 화확 물질 �욕정화확물 활용한 자료 치개선 구성된m의 교육/흥보 �종대

정보DB보완 위해성 �D�B �D�B �자료 중복생 처l 구성/운영 프로그램운영

�사고우려물 삼처l겨|개선

�D�B

'�H훌윈럭물
�D�B

口 기엽비멀의 범위조율을 위한 사전협의체 선설

�Q 정부 �(화학물질 관련부처 �) �, 산엽계 및 민간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정부의 자료요구범위 �, 기업비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사전 조율

口 잔업체의 쿄육 및 홍보강화 �: 자료생산의 주체가 정부에서 산엽처�1

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라 �, 자료생산에 대한 산엽체의 교육 및 홍

보 프로그램 운영

더 국가화학물질 홈페이지를 선절 운영 �: 정보의 공유 및 자료활용도

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화학물질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운영

�����c 수 。 �2�0�1�0 넌까직 휴매확확물질억 �l 관한 정보쿄왼저�i 껴 �! 수럽 � 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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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協力훌훌系 構종훌

�(�1�) 推違日 �;標

추진목표

�! 옹 화학물질 관리주체의 다양화

�o 국내 유관부처간 협력수준에만 머물던 국내 화학물질관리

협력체계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학물

질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의식과 함께 책임을 공유

�@ 국내환경관리의 국제적 위상 증대

�o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국내 지속가능발전 원척에 입

각한 선진 정책 및 기술을 후진국에 전달하여 국내 환경관

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

�(�2�) 推進方向

口 다양한 협조�협의체 운영

�O 의사결정자간 의사결정자와 이해당사자간의 협조 및 협의체를 운영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고

히 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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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細훨推進훌훌훌

口 국내 협력체계 구축

�o 부처간 협력증진

�- 분류표시 �, 보관 �/저장 �, 운반 �, 등록 및 신고 등에 대한 부처간 규정통일

�-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간 조율시스템 활성화

�-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관리정책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

해 부처간 전문가협의체 및 의사결정자 협의체 운영

※ 미국의 화학물질관련 정부간 협의체는 환경보호청 �, 식품의약청 �, 통상부 �, 내무

부 �, 농림부 �, 국방부 �, 소비자제품안전성위원회 �3�9�)�, 국립암연구원 �4�0�)�, 국립과학
협회 �4�1�)�, 국럽직업안전보건연구원 �4�2�)�, 직엽안전성보건청 �4�3�)�, 환경질위원회 �4�4�)�,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원 �4�5�)�, 독성물질 � 질병등록위원회 �4�6�)�, 국럽의료도서

관 �4�7�) 등 �1�5 개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 주요 업무로는 �@ 유해물질관리
법상의 규제 화학물질 검토�,�@ 생태학적 영향 �, 환경거동 �, 건강영향 시험자료

등이 요구되는 화학물질 결정�,�@ “우선순위 시험목록”에 화학물질 첨가 및 환

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시험 �/정보를 결정

�o 부처-잔업체간 협력증진

�- 화학물질 관련 통합협회 신설 및 관련협회의 기능활성화

�o 부처-민간 협력증진

�- 협의체에 민간참여를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한 온라인교육강화

�o 잔업체 �- 민간 협력증진

�- 제조물책임법하의 제조물책임조정위원회 신설

�3�9�)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4�0�) �N�a�t�i�o�n�a�l �C�a�n�c�e�r �I�n�s�t�i�t�u�t�e
�4�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4�2�)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4�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4�4�)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4�5�)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4�6�)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4�7�)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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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제협력 강화

�o �O�E�C�D�, �I�F�C�S 등 화학물질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

고 �, 참여자간 정기적 공동세미나 개최 추진

�o 국제기구의 분야별 �f�o�c�a�l �p�o�i�n�t 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처간 회의 결

과 공유를 통해 결과의 국내정 책 활용도를 증대

�o 지역환경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P�O�P�s 등 국제적 관심물질의 지역

협력 연구사업�(예 �, 동북아지역 연구사업 �)을 추진

�o 화학물질 관리기술 및 제도의 후진국 이전

�- 그동안 축적되어 온 화학물질의 선진 관리기술과 제도를 중국 등 인근

국가와 후진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영문화 �, 상대방 국어로

의 번역 추진 및 민관교류 확대

국내 훨력체계
구축

국저 �l 훨력
강화

τ�=�r �-�c 그�-
�부처간월력증진
�부처-산업체간혐력증핀
�, 부처-민간혈력좀진
�산업체-민간혈력종진

� 관련 국제기구 를동 적극
활여 �/정기적 공동써�l미나
개최추진
�국제기구분야벌 �f�o�c�a�l

�p�o�i�n�t 역할 강화
�국쩌�l 획 관싱물질의 지역

엉력 연구사엉
�화학물쩔 관리기술 및

쩌 �l도의 후진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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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훨훌휠可 �t 흩현�g 추�-�J�r�-�I
�i휠 �{��

�� 한 향환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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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有害化學物贊管理分野

開發

持 뀔�r�o�g 發툴훌휠폼

�(�I�) 推準目훌

추진목표

φ 국내화학물질 관리여건에 적절한 지표개반

�O 화학물질 관리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환경정 �, 사회성 �, 경

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 이를 통해 화학물

질 관리의 적절성 및 효율성 확인

�(�2�) 推進方向

口 지속가능반전전략의 목표에 적합한 환경지표 개발

�o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구현 �: 사람과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수

용처�1 에 미치는 위해성저감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정 지표 �(�S�t�a�t�e

�i�n�d�i�c�a�t�o�r�s�) 개발

�O 경제적인 화학물질 관리구현 �: 비용-효과적인환경규제 수단을 통한

경제적 환경관리의 구현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정 지표 �(�E�c�o�n�o�m�i�c

�i�n�d�i�c�a�t�o�r�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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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구현 �: 지속가능형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 �, 통합환경관리 및 위해성저감노력 등 �) 관리이행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한 종합적 이행지표 �(�R�e�s�p�o�n�s�e �i�n�d�i�c�a�t�o�r�s�) 개발

口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지표 중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지

표를 선정하여 활용

�o �1�9�9�2 년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은 주요 분야별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지표가 개발 활용되고 있음

�O 이들 지표 중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 및 이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

이햄지표

환경성지표 경저�l 성지표

〈그림 �1�8�) 지속가능발전전략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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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細훨推進뿔훌훌

까 �. 성흔�!국 적표의 국내 촬용

口 환경성 지표

�o 며국 환경청의 경우 �, 급성인체영향지표 �, 급성생태영향지표 �, 만성인

체영향지표 �, 만성생태영향지표 개발을 추진중이며 �, �2�0�0�2 년 현재

만성인체영향지표가 개발됨

�- 만성인체영향지표 �(미국 �) �: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와 위해성자료에 근

거하여 산출하여 산출모델과 지침이 개발

※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위해성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 �, 향후

국내 위해성평가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활용가능함

�o �U�N 은 인체에 대한 급성영향지표를 개발

�- 급성인체영향지표 �(�U�N�) �: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율로 『국민

�1�0�0�,�0�0�0 명당 화학물질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급성중독 발생빈도 �( 발

생건수 �/�1�0�0�,�0�0�0 명 �/ 년 �)�.�J�}

口 경제성 지표

�o �G�E�C�D 의 경우 앞의 〈그럼 �1�) 에서와 같이 �G�D�P 증가율과 국면

�1 인당 화학물질 생잔량 비율을 경제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경제성지표 �(�G�E�C�D�) �: �G�D�P 증가율

화학물질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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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대해 다

�- 금지 �/ 사용제한 화학물질수 �: 인체건강 �(근로자 건강 및 산엽체 안전

사고 포함 �)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으로 금지 또는 엄격히 사용 제

한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

등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다음과 같음

�o �G�D�P 증가 �/화학물질생산량

�\�0 금지 �/사용제한 화학물질수

�o 국내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O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율 �(급성인체영향 �)

이행평가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평가지표

�- 국내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T�R�I 자료 �)

〈표 �4�> 정 책목표별

�-�9�4�-

경제성지표

환경성지표

이행지표

음의 평가지표가 활용가능함

지표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구현

경제적인 화학물질

관리구현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구현

따라서 현재

�o 현재 영국

행지표는

정책목표

이행지표

「 수용처 �l

�I

「

口

口



�L�t�. �0 �I맹작표 채앙의 향흥 추정팍제

口 환경성 지표

�O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즉 �, 인체 및 생태에 대

한 급성과 만성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체영향지표 �( 급성 및 만성 �) 은 �U�N와 미국 �E�P�A 의 지표를 활용하되 국

내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됨

�- 생태영향의 경우 국내 환경질에 적합한 지표 �(급성 및 만성 �) 개발계획을
각二 �2�-�1

�l 벼

口 경제성 지표

�o 화학물질 위해성과 관련된 경제성지표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개발되

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이제 수립되는 실정이

므로 전략 이행결과에 따라 향후 지표개발 계획을 수립 � 이행

�- 국내의 적절한 경제성 지표개발까지는 �O�E�C�D 의 경제성지표를 활용

口 이행지표

�o 선진국의 이행평가지표 �( 표 �4�) �)를 활용하되 국내 지속가능발전전

략의 이행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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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댄펌가

관련부처는 다음과 같이 이행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

可월를發展어 �I 따른第 �2節 持

口

〈표 �5�) 이행평가 자료생산 및 관련부처

τ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발생윌도동부 �, 농림부 �, 보건복지부

�} 화학물질 생산량 �j농림부 �, 환경부 �, 보건복지부 �, 산엽자원부 �j

�i
금지화학물질수 �j농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엽자원부

�!

�j 화학물질 배출량 �j환경부 」

처
�H

�.�.�.�.�.련관�E즈
‘�:�L�L�-자

관련자료는 환경부가 취합하여 지표생잔

�O 환경성지표 �, 경제성지표 및 이행지표 생산

口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표평가口

�O 화학물질 분야의 이행평가지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량화된 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1�:�:
숫�r�o 다른 지속가능발전전략 주요 분야와는 달리 선진국과 �O�E�C�D

국제기구에서도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증가 및분야에서는 지표 수치의�o 따라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감소추세로만 이행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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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자료〉

뉴질랜드 �, �1�9�9�7�, �U�'
’

�E�n�v�i�r�o�n�m�e�n�t �2�0�1�0 �S�t�r�a�t�e�g�Y�d�J

덴마크 �, �2�0�0�1�, �I�I�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d�J

미국 �E�P�A �O�P�P�T�, �1�9�9�6�, �I�I�T�o�x�i�c�s �s�t�r�a�t�e�g�i�c �a�g�e�n�d�a�:

�1�9�9�9�-�2�0�0�5�d�J

미국 �E�P�A�, �1�9�9�8�, �I�I�M�u�l�t�i�m�e�d�i�a �S�t�r�a�t�e�g�y �f�o�r �P�r�i�o�r�i�t�y �P�B�T

�P�o�l�l�u�t�a�n�t�s�: �W�o�r�k�i�n�g �d�r�a�f�t�d�J

미국 �E�P�A �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 �s�t�a�n�d�a�r�d�s

�1�9�9�9�, �I�I�I�n�t�e�g�r�a�t�e�d �u�r�b�a�n �a�i�r �t�o�x�i�c�s �s�t�r�a�t�e�g�Y�d�J

미국 �E�P �A�, �2�0�0�0�, �I�I�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 �R�e�p�o�r�t �t�o �c�o�n�g�r�e�S�S�d�J

미국 �E�P�A �O�R�D�, �2�0�0�1�, �I�I�S�t�r�a�t�e�g�i�c �P�l�a�n�d�J

미국 �E�P�A �O�P�P�T�, �2�0�0�1�, �1�1�2�0�0�0 �P�B�T �P�r�o�g�r�a�m

�a�c�c�o�m�p�l�i�s�h�m�e�n �t�S�d�J

스웨덴 �, �1�9�9�8�, �I�I�C�h�e�m�i�c�a�l �S�t�r�a�t�e�g�y �f�o�r �a �N�o�n�-�t�o�x�i�c

�E�n�v�i�r�o�n�m�e�n�t�d�J

영국 �, �2�0�0�1�, 돼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d�J

캐나다 �, �2�0�0�1�, �I�I�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d�J

�E�U�, �2�0�0�1�, �I�I�S�t�r�a�t�e�g�y �f�o�r �a �f�u�t�u�r�e �C�h�e�m�i�c�a�l�s �P�o�l�i�c�Y�d�J

�O�E�C�D�, �2�0�0�1�, �I�I�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 �s�t �C�e�n�t�u�r�Y�d�J

국립환경평가센터 �(�N�C�E�A�(�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h�t�t�p�:�/�/ �c�f�p�u �b �. �e�p�a�. �g�o�v �/ �n�c�e�a�/ �c�f�m�/ �n �c�e�a�h �0 �m�e�. �c�f�m

다매체 통합 모델링 체계 �,

�h�t�t�p�:�/�/�w�w�w�.�e�p�a�.�g�o�v�/�a�s�m�d�n�e�r�l�/�m�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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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해성정보체계 �(�I�R�I�S�)�, �h�t�t�p�:�/�/�w�w�w �. �e�p�a�.�g�o�v�/�i�r�i�s�l

화학물질사고방지 및 위해성관리 프로그램 �,

�h�t�t�p�:�/�/ �w�w�w �. �e �p �a�. �g�o�v �I �s�w�e �r�c �e �p �p�i

�B�i�o�c�i�d�e�, �h�t�t�p�:�/�/�w�w�w�.�e�p�a�.�g�o�v�/ �o�p�p�a�d�O�O �I�I

�O�P�P�T �D�a�t�a�b�a�s�e

�h�t�t�p�:�/�/�w�w�w�.�e�p�a�.�g�o�v�/�o�p�p�t�i�n�t�r�/�o�p�p�t�d�b�.�h�t�m

�O�R�D �D�a�t�a�b�a�s�e

�h �U�p�: �I�l�w�w�w�.�e�p�a�.�g�o�v�/�o�r�d�/�h�t�m�/�d�a�t�a�b�a�s�e�s�.�h�t�m

�S�u�p�e�r�f�u�n�d 환경지표 �,

�h�t�t�p�:�/�/ �w�w�w �. �e�p �a�. �g�o�v �I�s �u �p �e �r�f�u �n �d�l �a�c �c �0 �m�p

�l�e�i�/�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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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 �B �O�E�C�DÇX �P�M�D 해당여부(0.�x�)�"�i�!�:�"

­mÈ�º…º…¼•�(�I�U�P�A�C�) 。

기타명칭 ×

구조식 �O

화학물질 확인자료
�C�A�S¼ˆÖ8 �O

스펙트럼(순수한 공업용 제품으로부터의 자료) ×

제품의 순도 。

인지된 불순물 빛 그 중량비 ×

필수첨가제(판매용) �, 안정제 및 그 중량비 ×

예상생산량(톤/년) 。

생산/사용/처리자료
소기의 용도 �O

제안된 처리방법 ×

예상된 운송형태 ×

주의사항/S급조치 �| 주의권고사항 및 S급조치 。

분석방법 분석방법 ×

×p�;Éˆ�����?�:�.�:�J�,�'�-�"�0 。

끊는점 。

증기양 。

수용해도 。

물리화학적 성질에
분배계수 �O

밀도 ×
관한자료

가수분해 ×

스팩l트럼 ×

홉착�탈착 ×

해리/양 ×

입지크기 ×

급성(경구, 피부, 흡입)독성 �O

급성독성자료
피부자극성 ×

피부과민성 ×

안자극성 ×

반복투여독성자료 �1�4�- �1�8Ç|�, 반복투여독성 ×

유전독성 자료 변이원성 시험 。

어류(최소한 96시간 노출) ×

생태독성자료 물벼룩(번식 �1�4Ç|�) ×

조류(성장억제 �4Ç|�) ×

분해/축적 자료
생분해 �: 스크리녕 생분해성자료(즉시 생분해가능성) �O

생물농축성 �: 스크리닝 생물농축 자료 ×

〈편록 �I�> 위해성펌가자료 �9 二쯤현확

〈표 �1�) �G�E�C�D 의 시장출시전 최소자료와 우리나라 제출자료와의 벼교

인용자료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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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우리나라

안전성시험

�F�u�l�l
�D�a�t�a�-�S�e�t

기본자료의

�O�E�C�D 의
�S�I�D�S

위한

�E�D의
�A�n�n�e�x �V�I�l�A
�D�a�t�a�-�S�e�t

기존화학물질 평가를

�E�P�A 의
�M�i�n�i�m�a�l

�D�a�t�a�-�S�e�t

�2�)〈표

×

×××××

환경 위해

×××

환경중 거동�/ 생분해성

광분해성

수안전성
토양안전성

생분해성
재 �n 노소λ�J
걷ε。τ�;�;�;�"�/�,�,�>�-�,�1

�0

。

××××

환경 위해
�z

×

×ι

×

”
ι

�7
ι

×
×
×
×

�O

。

�O

생태독성

어류 급성 �/지연 독성
���} 님 �E 二�l λ�J�.�£�.�. λ�4
경�r 머τ�, �!�o�J �'�i�:�i �=�j

�Z 르도서-ι�- �I�I �-�, 。

미생물 독성
어류 마처도처

�I�I �:�. �0�.�.�.�, 。

물벼룩 만성독성

�3
×

�3
×

�3
×

××××××

건강위해

�X�l

�X�l

�X�l

×
×
×
×
×
×

�O

。

。

건강위해

급성독성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급성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만성독성

반복투여독성 ××××

�X�l

�X�l

×

×

건강위해

。

。�O。

×

×

건강위해

。

�O�O

�O。

변이원성

유전독성 �(�i�n �v�i�t�r�o�)

유전독성 �(�i�n �v�i�v�o�)

발생 �/ 생식독성

생식독성

발생독성 �/최기형성 �O

해당 항목의 모든 자료가 필요

해당 항목의 자료 중 �1 개만 필요
�3개의 자료중 �2개의 자료 필요
만성독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의 자료는 생략 가능
�3 개의 자료중 �1 개의 자료 필요

�O�O

×
。

�1�2�3

인용자료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기본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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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λd»��E�»�a���&��­ø
〔그 �-�. <그 저11류 저12류 저13류 저14류 제5류

¬½­l�(�m�g�l�k�g�) �5 �5�0 �3�0�0 �2�0�0�0 �o 급성경구 및j
¬½Õ<�(�m�g�l�k�g�) �5�0 �2�0�0 �1�0�0�0 �2�0�0�0

경 피 독 성
�0�1�'�=�1

®0Ì´�(�p�p�m�) �1�0�0 �5�0�0 �2�5�0�0 �5�0�0�0
이에 상당한

참고 �a�)
정도에 해당된|

É•®0�(�m�g�/�L�) �0�.�5 �2 �1�0 �2�0
다는 증거가j

참고 �a�) 이느 디질 �1

�M�"�C �a
참고 �b�) [인체에 대한
참고 �c�) 증거, �c�l�a�s�s 4수

분진/미립자 �0�.�0�5 �0�.�2�5 �1�.�0�* �5
준에서 사망동!

�(�m�g�l�L �) 다현굳 」一」

참고 �d�) 상당한 임상적

참고 �a�) 독성등)

〈부록 �I�I�) �G�E�C�D 의 화학물철 통인화 분를처 �l 제

�1�) 급성독성물질의 통일화분류책겨�i

�a�) �4시간 노출이 아님 노출시험에 의하여 쟁산된 기존의 흘입독성자료의 전환은 다음에

의합 �;

�- 미립자�/ 분진 �: �L�C�5�0�(�4�h�r�) �= �L�C�5�0�(�x �h�o�u�r�s�) �X �(�x�/�4�)

�- 증기 �: �L�C�5�0�(�4�h�r�) �= �L�C�5�0�(�1�h�r�) �X�O�/�2�)

�b�) 일부 규제체계 �(�U�N�C�E�T�G�D 등 �) 의 경우 특정한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포화증기농도

를 하나의 추가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음이 인정됨 �.
�c�) 일부 물질의 경우 시험환경이 기체상에 기까운 증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류는 다

음과 같음 �: �c�l�a�s�s �1 �(�l�O�O�p�p�m�)�, �c�l�a�s�s �2�(�5�0�0�p�p�m�)�, �c�l�a�s�s �3�(�2�.�5�0�0�p�p�m�)�,

�c�l�a�s�s �4�(�5�.�0�0�0�p�p�m�)�. 흡입독성시협과 관련하여 미립자 �. 분전 및 증기의 정의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한 �O�E�C�D 시험프로그램 작업이 추진되어야 합 �.

�d�) 분전과 미립자의 값은 호흡가능한 형태로 분진과 미립자를 발생시키고 �, 유지하고 �. 농
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적 한계에 대하여 �O�E�C�D 시험 �A�I 침에서의 추가적 변경

이 있는 경우 재겁토되어야 합 �.

�- �1�0�1 �-



�j 부식성 ´ñ®	�(�c�l�a�s�s �1�) 가능한 부등급 3마리중 1마리 이상에서의 부식성

(부등급을 사용하지

않는 모E 기관에 (일부기관에만 적용γ 노출시간 관찰기간
x게³Ä�;�>�.0��-®0

C그 l

닙시성1님드그 늘3분 르 1시간
�-�r�-�-�-�'�-�j�-�d �1�-�r�= �l�:�:�:�!

닙시성 닙시성2닙드그 ���3 �- �;�;�:�:�: 1시간 드 �1�4Ç|
�-�r�-�-�'�-�j �-�r�-�-�-�'�-�j�-�d �-�"�-�-�r�=

�l�:�:�:�!

닙식성3님I그 �, �� 1시간 �- 는 4시간 드 �1�4Ç|
�-�r�'�-�-�'�-�j�'�d �J�-�r�o�l�:�:�:�!

�= NŒ�:�:�:�:�!�.�. 기 �x
�o 닙 �-�.�r

�- �p�a�t�c�h 제거 �2�4�, �4�8 및 72시간 우의 계수시 또는 피부반S이 지연
되는 경우는 피부반S 후 3일 연속 계수시 시험동물 3마리중

적어도 2마리에서홍반 또는 부종등 피부반응 평균점수가 �2�.�3

자극성 이상 �4�,�0�0�1ÕXÇt¬p°˜�,
�(º¨�E 기관에 적용) �- 특히 탈모(제한된 지역), 과각화증, 과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어

�(�c�l�a�s�s �2�) 도 2마리 동물에서 14일의 관찰기간 끝까지 염증이 지속되거
나,

�- 동물간 피부반응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위의 기준에 들지는 않
。나 한 마리 동물에서 매우 분명한 양성인 경우

�- 동물시험(3마리)에서 �p�a�t�c�h 제거 �2�4�, �4�8 및 72시간후의 계수시

보통 자극성 또는 피부반응이 지언되는 경우는 피부반S 후 3일 연속에 계

(일부기관에 적용) 수시 시험동물 3마리중적어도 2마리에서 홍반 또는 부종등 피
�(�c�l�a�s�s �3�) 부반응 평균점수가 �1�.�5�0�1ÀÁ 2.3미만인 경우로 위의 “자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피부자극성 �/ 부식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쩨겨�l

부식성 ζ二그 口 �I�l�:�:�:�! 톤프 �:그
�= �l�:�:�:�! �5�'�:�. �-�r ε�5�l�:�:�:�!

자극성 등급 및 부등급

�3�) 눈 자극성 �/ 부식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체계

�I 비가역적 영향 등급

눈 자극성물질 �C�l�a�s�s �1 �(눈에 비가역적 영향 �)은 다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시험물질을 말함

�- 적어도 한 마리 동물에서 손상의 회복이 기대되지 않거나 �2�1 일 이내에 완전히 회

복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는

처리 후 �2�4�, �4�8 및 �7�2 시간 후의 평가에서 평균손상정도가 각막불투명의 경우 �3을

초과 그리고 또는 홍채엽의 경우 �1�.�5 를 초과하는 동물이 �3 마리중 �2마리 이상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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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적인 영향 등급

눈 자극성물질 �C�l�a�s�s �2�(눈에 자극성�)은 다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시험물질을 말함 �,

�- 시험한 �3마리중 적어도 �2마리가 다음의 양성을 보이나 �, 즉 �2�4�, �4�8 ‘ �7�2 시간후의 계수시�i
평균자극지수가 각막의 경우 �1 �0�1 상 �, 그리고 �/또는 홍채이상이 �1�0�1 상 �, 그리고�/또는 결 �|
막홍반과 부종의 경우 �2�.�0 이상인 경우로 �!

�- 이러한 영향이 �2�1 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 �j

�* �O�p�t�i�o�n�a�l�: 이러한 양성반응이 �7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 보통정도의 눈 자극성
�?

�(�m�i�d�l�y �i�r�r�i�t�a�t�i�n�g �t�o �e�y�e�s �-�- �c�l�a�s�s �2�A�) 물질 범주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4�) 호흡기 또는 피부과민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체계

호흡기과민성물질의 분류기준

�e 해당물질이 특정 호흡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e 적절한 동물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접촉성과민성물질의분류기준

�@
상당한 정도의 사람에게 피부 접촉에 의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e 적절한 동물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 �1�0�3 �-



�C�l�a�s�s �1 �C�l�a�s�s �2

역학조사 또는 동물시험 결과 인간에 발암물질이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로 의심되
거나 그런 것。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 화하口질

�"�'�" 인간에 대한
�C�l�a�s�s �I�A �C�l�a�s�s �I�E

�t�.�- �,�;�;�&�:�;�-�J�=�;Õ��i
�-�"

인간에 대한 증 동물시험 결과로 보아 동물에 암 증거나 동물시험 결과로 보아

거로 기초하건 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동물이나 인간에 암을 일으킨다

대 인간에 발암 어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로 추정 는 증거가 제한적이어 �c�l�a�s�s �1

으 。I。키느물 되는 화학물질 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확신이E근 E므 �_�/ �I�I�-�-

질
0-1느二C그 AIaλ」 굳E

�5�) 생식세포변이원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체계

�C�l�a�s�s �1

인간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변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 �;

�C�l�a�s�s �2

려진 화학물질 또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C�l�a�s�s �i�a �I�C�l�a�s�s �i�b

〕이간의 생식세포에 유전
인간의 생식세포에 유전적 돌연변이를

」

」성 돌연변이를 유발할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亡

�1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
물질로 �C�D �i�n �v�i �v 。 유전성 생식세포 �1

페 인간에우려를줄 수
변이원성시험에서양성이거나 �� �i�n

�l 있는 물질로 다음과 같
인간의 생식세 �I�v�i�v�o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

�| 은 포유동물을 이용한
포에 유전적 돌 �| 라는 결과와 함께 생식세포에 돌연 변

�| 시험 그리고 �/ 또는 일부
연변이를 일으 �| 이를 유발할 잠재력을 갖는다는 증거

�1�-�.�1 �r�\�1�-�r�l�r �1�/�-�=�-�1�-�I�1�r�\�1 �;�:�:�:�:�.�.�,�.�r�L�-�. ���- λ
�i�n �v�i�t�r 。시험에서 양성

키는 것으로 알 �l가 있거나 �( 후반의 증거는 �i�n �v�i 。
�I �0�1�.

려진 물질 �( 인 �l식세포 변이원성�/ 유전독성시험 결과로
�]

�I�I�-�-�-�f �r�- �I �c�-�"�) �r�- �r�- �r �-�r �I �I �I �.�.�=�.�1�1 �r�- �I �I�:�:�:�J �-�r �r �r�-�r�- �1�.�.�- �A �I �-�,�_�J �- �i�n �v�i �v。 포유류 체세간을 대상으로 �|부터 유도되거나 해당 물질 또는 이것
�I �,�.�.�.�" �I �1�1 �, �. �I�:�:�:�J �r�.�. �I �I �I�I �L �I �r �I�I

�-�-�:�-�;�'�"
�r�\ �I �r�-�\ �, �I �c�:�:�J

�-�c�"
�I

�-�" �'
포변이원성시험

한 역학조사에 �|의 대사물이 생식세포의 유전물질과
�I�U�I�(�"�"�"�"�)�.�.�=�.�I�r�-�I�L�- �L �:�:�J�-�I�C�> �r�'�\�l�-�;�:�:�:���I�A�J �C�"�J�r�-�-�r�:�:�:�I�"�!�- �i�n �v�i�t�r 。 변이원성 시

서 양성인 증거 �|반응한다는 능력을 입증하여 유도됨 �)�;

�I�� �"�'�:�;�;�;�-�J�< �,�r�\�.�1
�"�"�-�I�r�-�L�� �#�\�'�����I�-�r�"�1 �r�-�.�L �i험의 양성결과에 의해

가 있음 �) �1�(�3�) 후손으로의 전달을 입증하지 않은 �:
으 �!지지되는 다른 �i�n �v�i�v 。

채 인간의 정자세포에 변이적 영향 �2�1
�j체세포 유전독성시험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임 �( 예 �, 노출된 �!
인간의 정자세포내 배수체빈도의 증

�?

�7�D

�6�) 암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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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 �C�l�a�s�s �2

인간에 대한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지거나 주정되
느二 C그 )';1굳

�C�l�a�s�s �l�A �C�l�a�s�s �1�B

인간에게 번식 l인간에대한 생식독성물질로 의

독성을 일。키
동물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로|심되어지는물질

는 것。로 알려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줄 잠재력

이 있는 물질
진 Sã�)�'�;�1

�1�3�'�2

�c�l�a�s�s �1 �c�l�a�s�s �2

일회 노출시(반복노줄시) 인간에게 상당안
일회 노출시(반복노출시) 실험동물 연구에

독성을 유발하거나 실험동물 연구에서의 증
서의 증거에 근거할 때 인간에게 유해할 것

거에 근거할 때 인간에게 상당한 정도의 독
이라」 자재려으 카느 것。로 추정될 수 있

서으 。,。킬자재력을 갖는 것。로 추정될
�-�c�:�:�:

�'
�r�:�:­ø �e�-�; �2 �-�:�:�>�" �I�-

�'�'�'�'�'�-�=�-�d�t�:­ü �E»À �-�2 �1�:­ø 」́Ü­ù�!�:�:�:�:�.�=�)�'�;�1�I�-�1�3�2N�ξ크 E크
수 있는 물질

�7�) 쟁식독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워한 통일화체계

口 수유 또는 수유를 경유하는 영향 �( 별도의 단일 �c�l�a�s�s 로 분류 �) �. 많은 화학물질의 경우 수

유를 통한 �2 서 �l에의 악영향에 관한 정보가 없으나 �, 부인에게 흡수되어 수유를 방해하거나�,

모유를 먹는 어린이에 우려를 줄 정도로 모유에 존재 �( 대사물 포함 �) 할 수 있는 물질은 모유

를 먹는 어린이에게 유해한 성질이 있음을 나타내도록 분류하기로 함 �.

�8�) 표적기관전신독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체계

※ �1 회 노출시 및 반복노출시로 구분

�- �1�0�5 �-



�9�. 수생환경에 위험한 화학물질분류를 위한 통일화체계

�l 급성독성 �: 다음의 �3 �c�l�a�s�s

�C�l�a�s�s�: �A�c�u�t�e �I

�. �L�C�5�0�(�9�6�h�r�, �f�i�s�h�) 드 �1 �m�g�/ �Q 그리고 �/또는

�. �E�C�5�0�(�4�8�h�r�, �c�r�u�s�t�a�c�e�a�) 드 �1 �m�g�/ �Q 그리고 �/또는

�. �E�C�5�0�(�7�2 �o�r �9�6�h�r�, �a�l�g�a�e�) 드 �I�m�g�/ �Q

�c�l�a�s�s�. �C�l�a�s�s �1은 �L�(�E�)�C�5�0 �� �0�.�1 �m�g�/ �Q 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부 법체계에서 추가로 나

누어질 수 있음 �.

�C�l�a�s�s�: �A�c�u�t�e �I�I
�. �L�C�5�0�(�9�6�h�r�, �f�i�s�h�) �> �1�- 드 �I�O�m�g�/ �Q 그러고 �/또는

�. �E�C�5�0�(�4�8�h�r�, �c�r�u�s�t�a�c�e�a�) �> �1�- �� �1�0�m�g�/�Q 그리고 �/또는

�. �E�C�5�0�(�7�2 �o�r �9�6�h�r�, �a�l�g�a�e�) �> �1�- 드 �1 �O�m�g�/ �Q

�C�l�a�s�s�: �A�c�u�t�e �I�I�I

�. �L�C�5�0�(�9�6�h�r�, �f�i�s�h�) �> �1�0�- �� �I�O�O�m�g�/ �Q 그리고 �/또는
�. �E�C�5�0�( �4�8�h�r�, �c�r�u�s�t�a�c�e�a�) �> �1�0�- 드 �1 �O�O�m�g�/ �Q 그리고 �/또는

�. �E�C�5�0�(�7�2 �o�r �9�6�h�r�, �a�l�g�a�e�) �> �1�0�- 드 �1 �O�O�m�g�/ �Q

�* 일부 법령체계에서는 �L�(�E�)�C�5�0�0 �I �I�O�O�m�g�/ �Q 이상인 것을 포함하도록 이 범주를 확대할
즈

�=�'�-
�0�1 드으

�I �� ι �E그�

�l 만성독성 �: 다음의 �4 개 �c�l�a�s�s

�C�l�a�s�s�: �c�h�r�o�n�i�c �I

�. �L�C�5�0�(�9�6�h�r�, �f�i�s�h�) 드 �1 �m�g�/ �Q 그리고 �/또는

�. �E�C�5�0�(�4�8�h�r�, �c�r�u�s�t�a�c�e�a�) 드 �I�m�g�/ �Q 그리고 �/또는

�. �E�C�5�0�(�7�2 �o�r �9�6�h�r�, �a�l�g�a�e�) �� �1 �m�g�/ �Q

그리고

� 이분해성물질이 아님 그리고 �/또는 �l�o�g �P�o�w�> �4�( 실험적으로 �B�C�F 가 �5�0�0�0�1 하가 아닌 경

우�)

�C�l�a�s�s�: �c�h�r�o�n�i�c �I�I

�. �L�C�5�0�(�9�6�h�r�, 턴 �s�h�) �> �1�- 드 �I�O�m�g�/ �Q 그리고 �/또는

�. �E�C�5�0�(�4�8�h�r�, �c�r�u�s�t�a�c�e�a�) �> �1�- 드 �I�O�m�g�/ �Q 그리고 �/또는

�. �E�C�5�0�(�7�2 �o�r �9�6�h�r�, �a�l�g�a�e�) �> �1�- 드 �I�O�m�g�/ �Q

그라고

� 이분해성물질이 아님 그리고 �/또는 �l�o�g �P�o�w�> �4�( 실험적으로 �B�C�F 가

우 �)�.

다만 �, 만성독성 �N�O�E�C�s 가 �> �1�m�g�/ �Q 이 아닌 경우

�5�0�0�0�1 하가 아닌 경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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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성 ±è�:�:�.�.�2�5
�»�'�-�-�I�=­ø。죽

급성 만성,�N�O�E�C
二그
Á�²”�I�'�d 만성

�A�c�u�t�e �I �C�h�r�o�n�i�c �I
�b�o�x�e�s �1�+�5�+�6

�b�o�x �1
�b�o�x �I �b�o�x�e�s �1�+�5

�1�.�0�0�0�1�o�� �b�o�x�µ�s �1�+�6

�b�o�x�5 �b�o�x�6 �A�c�u�t�e �I�I �C�h�r�o�n�i�c �I�I

�b�o�x �2
�b�o�x�e�s �2�+�5�+�6

�b�o�x �2 �b�o�x�e�s �2�+�5

�1�.�0 �-�1�0 분해가 �B�C�F�7 �� �b�o�x�e�s �2�+�6

빠근다는 �5�0�0�0�1ÀÁ 또는 �U�n�l�e�s�s �b�o�x �1�0

�I�X�¾�; 이 값이 없는 �A�c�u�t�e �I�I�I �C�h�r�o�n�i�c �I�I�I�.�.�.�L �I�-

�b�o�x �3 잔류성이라는 경우 �L�o�g �b�o�x�e�s �3�+�5�+�6

�1�0�- �1�0�0 증거가 없음 �P�o�w¬� �4�0�1ÀÁ �b�o�x �3 �b�o�x�e�s �3�+�5

�b�o�x�e�s �3�+�6

�U�n�l�e�s�s �b�o�x �1�0

�b�o�x �4
�C�h�r�o�n�i�c �N

�1�.�0�0�1ÀÁ �b�o�x�e�s �4�+�5�+�6
급성독성 없음 �U�n�l�e�s�s �b�o�x �1�0

�C�l�a�s�s�: �c�h�r�o�n�i�c �I�I�I

든�}�J�d�5 三 �I�:�d
�=�= ‘�J �.

�. �L�C�5�0�(�9�6�h�r�, �f�i�s�h�) �> �1�0�- 드 �1�0�0�m�g�/ �.�e 그리고�/또는

�. �E�C�5�0�( �4�8�h�r�, �c�r�u�s�t�a�c�e�a�) �> �1�0�- 르 �1�0�0�m�g�/ �.�e 그리고 �/또는

�. �E�C�5�0�(�7�2 �o�r �9�6�h�r�, �a�l�g�a�e�) �> �1�0�- 드 �1 �O�O�m�g�/ �.�e

그리고

� 이분해성물질이 아님 그리고 �/또는 �l�o�g �P�o�w�> �4�( 실험적으로 �B�C�F 가 �5�0�0�0�1 하가 아닌 경

우�)�.

다만 �, 만성독성 �N�O�E�C�s 가 �> �1�m�g�/ �.�e 이 아닌 경우

�C�l�a�s�s�: �c�h�r�o�n�i�c �N

수용해도 한계까지 어떤 급성독성도 기록되지 않고 �, 이분해성이 아니며�, �L�o�g �P�o�w 가 셰

이상인 물질의 경우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다른 과학적 증거가 없는한 이 범주로 분 �l
류될 것임 �. 과학적 증거라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B�C�F 가 �5�0�0�0�1 하 또는 만성독성 �N�O�E�C�s�l

가 �> �I�m�g�/�.�e 인 경우 또는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된다는 증거 등을 포함함

이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 �1�0�7�-


	제1장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개요
	제1절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배경
	제2절 지속가능발전전략의 개념과 의의

	제2장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국내외 동향
	제1절 국제동향
	1.1 OECD
	1.2 EU
	1.3 미국
	1.4 노르웨이
	1.5 스웨덴
	1.6 일본
	1.7 그 외 국가

	제2절 국내동향

	제3장 지속가능발전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내외 예측과 전망
	제1절 국제동향의 시사점 및 전망
	제2절 국내동향의 시사점 및 전망

	제4장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제1절 기본방향 및 원칙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제3절 유해화학물질분야 주요정책과제
	3.1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3.2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3.3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3.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5장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제1절 유해화학물질관리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이행평가

	<참고자료>
	<부록>



